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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최근 산업전반의 開放化, 國際化, 自由化라는 시대적 흐름속에서 국내 損害保

險市場 역시 외형성장 일변도의 市場體制에서 경쟁을 통한 성숙된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競爭體制로 전환됨에 따라 다변화한 경영정책수립의 일환으로서 보다

合理的인 價格政策이 요청되고 있다. 손해보험종목중에서 비교적 늦게 가격자

유화가 실시된 自動車保險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경쟁시장환경에 돌입하게 됨

으로써 손해보험회사는 일대 변환기의 정점에서 가격산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특히 自動車保險은 대다수 국민이 책임보험의 義務加入對象으로 되

어 있으며, 가격차별화를 위한 料率變數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

에 지금까지 운용되어 왔던 料率體系 등에 관한 점검에 대한 요구가 점증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

는 지난 회계연도에 自動車保險 料率體系의 適正性 分析에 관한 硏究 를 통해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賠償責任分野에 치우친 면이 있고, 가입자의

비중은 배상책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약 40%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자의 위험선호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自己車輛損害擔保의 自己負擔金制

등에 대한 검토는 간과되었다.

自己車輛損害擔保는 보험가입자 자신을 위한 보험으로 담보위험의 특성상 배

상책임담보보다 상품이나 요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많이 지니

고 있어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시에 모든 가입자가 선택하여야 하는 自己負擔金制 또한

주요한 價格決定要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향후 보험가입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될 것

으로 예상되면서도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인 自己負擔金制에 대한 諸問題

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자기부담금제의 活性化 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自動車保險制度의 改善時 유용한 자료로 活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인은 그 동안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梁熙山 全州大 敎授(本院 保

險硏究所 諮問硏究委員)께 감사드리며, 本 硏究에 열정을 다한 保險硏究所 損害

保險硏究팀의 李得周 副硏究委員, 徐永吉 自動車保險本部 料率팀長, 張東植 責

任硏究員의 勞苦를 치하한다. 또한 本書가 出刊되기까지 많은 助言과 도움을

준 本院의 朴一用 自動車保險本部 先任擔當役과 自動車保險本部 職員들에게도

고맙게 생각한다.

끝으로 本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硏究를 擔當한 著者 個人의 意見이며 本

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3월

保 險 開 發 院

院長 朴 性 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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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序論

現代人에게 있어서 自動車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文化로까지

認識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산업의 量的 成長과 더불어 삶을 質을 중시하는 시

대적 흐름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대인은 제3자

에 대한 신체상해와 재물손해, 자신의 신체상해와 차량손해 등과 같은 自動車

事故로 인한 각종 危險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대인들은 保險商品을 구매하여 왔는데, 이와 같은

保險商品의 購買는 상품구매전에 지니고 있었던 소비자의 安全 및 豫防意識의

弱化를 초래할 수 있다. 보험구매를 통해 보험자가 손해를 보전하여 줌에 따라

보험사고시에도 個人厚生에는 아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예

방 의식이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保險者 및 社會的인 측면에서의 厚生 減少

를 초래하게 된다.

보험자는 共同保險, 補償限度 설정, 自己負擔金1) 설정 등의 方法으로 소비자

와 危險을 共有(risk sharing)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중 자기부담금제는 보

험자와 소비자가 서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장 손쉽게 보험자

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일명 小損害免責 이라고 불리고 있다. 여기서 소

손해란 소비자가 입은 손해나 일으킨 사고로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는 보험금보

다 당해 사고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보험자가 손해사고를 처리

하는데 있어서 다소 번거롭고 귀찮은 손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事故處理와

1)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가입자의 측면에서 볼 때 손해발생시 자기가 부담할 몫을 칭

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제도는 보험자의 측면에서, 발생한 손해액중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제도라고 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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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物的 또는 人的 費用이 변동비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固定費와 같이 支出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손해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고처리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담보하고자 하는 위험의 손해액분포에 근거한 소손해면

책기준과 보험금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사고처리비용의 효율성을 높

이고, 보험소비자에게는 안전의식의 고취를 통한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하게 된

다.

현재 손해보험분야에서 발생손해액 또는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부분을 자기부담하

는 방식을 분류하면 直接性 自己負擔金制(straight deductible), 消滅性 自己負擔

金制(fr an ch ise d ed u ctible), 可變性 自己負擔金制(disappearing deductible), 蓄

積性 自己負擔金制(cumulative deductible), 期間性 自己負擔金制(waiting period

deductible)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현

재 정액법의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현행 자동차보험의 無事故割引·事故割增은 보험증권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自己負擔金制가 적용되고 있는 자기차량사고의 경우 사고할증으로 인한

차기 보험료의 변동폭을 자기부담금보다 우선 고려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자

기부담금제 선택효과가 제대로 파악,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自己車輛損害

擔保는 그 가입이 자기차량손해를 포함한 모든 담보종목 가입시 보험료의 일정

율을 할인하여 주는 全擔保割引制에 의해 가입이 유인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이로 인해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보험료 할인효과의 경시 등 자기부담

금제의 운용취지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제가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부담금제와 제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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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연계 검토하여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 보고서에는 保險市場의 特性을 설명하는 경제이론을 토대로 자기부담금

선택과 관련한 소비자의 의사선택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 자동차보

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의 제반 沮害要因을 導出하여 活性化 方向

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Ⅱ장에서는 自己負擔金의 意義와 機能 및 種類를, Ⅲ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의 運營內容을 주요국을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현행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의 諸問題를 파악한 후 제Ⅴ장에서 자

기부담금제의 活性化 方向을 제시하였다. 동연구에는 자기부담금제를 위주로

자동차보험의 모든 제도를 고찰한 점이 있으므로 차후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실

질적 도입방안 연구시 실증적 통계분석을 통해 보완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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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自己負擔金에 관한 一般的 考察

1. 自己負擔金의 意義

가 . 保險經濟學的 側面

1) 소비자

화재, 배상책임 등과 같이 경제적 또는 금전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에 노출된 상태에서 消費者들은 일상적인 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게 된

다. 소비자들은 이 危險에 對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경제적 여건에 의하여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중에서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에 대비하게 된다. 이 때 소비

자가 최적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意思決定基準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장래의 결과에 대한 不確實性이 존재하는 保險市場의 特性에 의하여 가

장 보편적인 의사결정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극대화가설은 보험소비

자에게 최적의 수단의 방법을 찾아내는 의사결정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재화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가설과 같이 보험시장에서 합리적으

로 최적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패러다임이 필요

하게 된다. 즉, 장래의 불확실성하에서 의사결정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행동 또

는 방법 중 미래지향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最適의 方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保險經濟學에서는 이를 내일의 날씨, 손해의 발생 등과 같은 미래의 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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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與件的 狀態2)의 不確實性과 意思決

定結果3)의 不確實性이 있는 경우 어떠한 행동 및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적

인가에 대하여 의사결정자의 所望的 要素의 量과 好感度 사이의 數學的 函數關

係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의사결정자의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소비

자를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위험회피자 등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이 유형의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보험시장과 같이 불확실성하의 소비자 선택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

는 연구자들은 期待價値法則(Expected Value Rule)4), 平均分散模型(Mean-Variance

Model)5), 確率支配法則(Stochastic Dominance Principle)6), 期待效用假說(Expected

Utility Hypothesis) 등을 연구, 검토하여 왔다.7)

이 중에서 기대효용이론8)이 대표적인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론으로 소개되

2) 여건적 상태란 의사결정자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지만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변여건의 현상이다.
3 ) 의사결정의 결과란 의사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각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말한다.
4 ) 기대가치법칙은 평균적으로 기대되는 결과를 의사결정의 기준으로 하여 여러 대안

들 중 기대가치가 가장 큰 안을 선택한다는 것으로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위험

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일반 개인들의 경우에는 합

리적인 의사결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5 ) 평균분산모형은 의사결정기준을 평균과 분산에 의해 단순화시키는 방안으로 사용하

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모형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론적으로 합리성

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의 효용함수가 이차함수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부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6 ) 확률지배법칙은 위험회피형의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려

되고 있다.
7 ) 홍순구, 「손해보험수요에 관한 이론적 고찰」,『보험개발연구』, 1993, 156- 157쪽
8) 기대효용이론은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선택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을 수익 그 자체보다는 수익이 가져다주는 만족도인 효용에 두고 있는 이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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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 이 가설을 이용하여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期待效用假說에 의하면 보험시장은 일반재화시장과 달리 위험의 발생여부와

발생결과를 소비자들이 보험계약의 체결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 따라

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행동 결과를 인지한 후 財貨組合을 선택하는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이론을 보험소비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9) 왜냐

하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재화시장에서의 재화조합 선택과

대비되는 새로운 의사결정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대효용이론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實現確率의 組合 또는 期待效用을 기준하여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가 의사결정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의 효

용을 실현확률에 따라 평균한 기대효용10)을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危險回避者, 危險中立者, 危險選好者 등으로 분류한 후, 각 소비자들

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론은 "폰노이만-몰게

스테른 효용함수(von N eum an-Morgenstern utility function)"을 통하여 쉽게 이

해할 수 있다. 폰노이만과 몰게스테른은 소비자가 자신의 부에 대한 效用函數

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그림 II-1>과 같이 효용함수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

9) 일반 실물시장에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로 구성되어지는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경

제주체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 즉 재화 및 용역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을 결정과정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를 모든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시장, 금융시장, 보험시장 등에

서는 이러한 가정이 부적절하게 된다.
10) 위험회피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으로는 효용함수의 모양 (오목), 절대위험회피

도의 크기 (큰 값), 위험프리미엄의 크기(큰 값), 확정동등치의 크기 (작은 값) 등이

있다.

- 6 -



를 위험선호자, 위험중립자, 위험회피자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II-1> 소비자의 행동양태별 기대효용함수11)

먼저 危險選好者는 U1과 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로서 확

실한 귀결보다는 위험한 귀결을 선호하는 소비자로서 불확실성하에서 기초자산

W1보다 많은 자산의 획득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 危險回避者는 U3과 같은

형태의 효용함수를 지니고 있는 소비자로서 불확실한 자산보다는 지니고 있는

위험을 타인(예, 보험자)에게 전가시킴으로서 기대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특

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危險中立者는 U2와 같이 위험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

을 취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위험선호양태 중에서 보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소비자는 위험회피자이다. 보험시장에서 危險回避者는 보유자산 모두를 소득의

11) 강태진·유정식·홍정학,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서울, 1996,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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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보험자에게 일부 자산을 지급하여 危險을 보험자에게

轉嫁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 때 危險回避度12)에 따라 결정되는 소비자

의 효용함수하에서 平均損害額과 보험상품의 확정동등치13)의 차이인 危險保險

料14)를 기초로 소비자는 산정된 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

게 된다.15)

그러나, 보험료에는 위험의 전가비용외에도 보험자의 사업비용인 附加保險料

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는 共同保險, 自己負擔金 등과 같이

위험의 전부를 보험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즉, 소비자는

보험자와 위험을 공유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16)

12) 소비자의 위험회피도 측정에는 애로우(Arrow )와 프랫(Pratt )이 고안한 절대위험회피도

(absolute risk aver sion )와 상대위험회피도(r elative risk aver sion )가 있다. 절대위험회

피도는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효용함수의 1차 및 2차 미분값을 이

용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R a = - U″ ( W)
U′ ( W)

상대위험회피도는 절대위험회피도가 재산상 손실위험이 절대액수로 주어지는 상황에서

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산상 손실위험이 재산의 일정비

율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정한다.

R l = - W U″ ( W)
U′ ( W)

13) 확정동등치란 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의 재산상태와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선상의

점을 말한다.
14) 위험보험료 = 기대값 - 확정동등치
15) 김제성, 『위험의 회피기능으로서 보험계약의 최적 부보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논문, 1988, 54쪽
16) 별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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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자

감추어진 특성 과 감추어진 행동 으로 특정지어지는 非對稱的 情報市場인

보험시장은 보험자가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소비자의 정보를 완벽하게 소비자

와 공유하지 못함에 따라 보험자는 요율산정원칙인 "收支相等의 原則 에 부합

되는 보험가격을 산정하지 못할 수 있다.

自動車保險市場에서는 운전습관17)이나 질병유무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서 거래당사자 한쪽만이 상품의 특성을 알고 있는

상황인 감추어진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보험자는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道德的 解弛18)와 같이 소비자의 행동을 관찰 및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

감추어진 행동을 지니고 있다. 이 중에서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감추어진 행동

은 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구매한 후, 보험상품의 구매전에

소비자가 지니고 있던 사고위험에 대한 安全意識 또는 豫方意識이 가입이전보

다 弱化될 수 있다.19) 이에 따라 기존에 지니고 있었던 損害發生確率, 損害深度

17) 어떤 운전자들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운전습관을

지닌 경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야 손

해를 면할 수 있겠지만, 보험에 가입할 당시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운전자의 습관에 대해서는 운전자 자신이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지니

고 있는 것이다.
18) 사고발생시 보상을 염려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던 사람이 보

험가입 후에는 주의를 게을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도덕적 해

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도덕적이라는 용어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한 범죄적 행위

를 연상하기 쉬운데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의 변화를 지칭하

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19)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유무에 따라 대물배상담보의 사고율이 적게는 1.4% (p ) 많게는

3.1% (p )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아래 참조)

< F Y '97 담보형태별 대물배상책임 사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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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은 정보가 왜곡되어 부적절한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유통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과 감추어진 행동에 의하여 발생하

게 되는 보험시장에서의 비대칭적인 정보상황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

이게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감추어진 특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料率體系의

高度化를 시도하거나, 소비자의 감추어진 행동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보험, 자

기부담금 등의 제도적인 危險共有裝置를 이용하게 된다.

보험자의 노력중에서 감추어진 행동을 극복하는 보험자의 모습은 <그림

II-2>의 豫防費用20)과 限界便益(m arginal benefits)21) 그리고 豫防費用과 限界費

用(barginal cost)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限界便益

은 예방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편익이 감소하는 체감성을, 그리고 한계비용

은 예방비용의 증가분으로 예방비용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는 한

계비용의 정상성(또는 고정성)을 가정할 수 있다.

담 보 형 태 계약건수 사고건수 사고율 격 차주 )

배상책임(대인II+대물) 690,934 44,580 6.5 %
1.4 %(p )

배상책임+자차 35,942 2,839 7.9 %

배상책임+자손 1,527,762 78,079 5.1%
3.1%(p )

배상책임+자손+자차 135,126 11,079 8.2 %

배상책임+자손+무보험 1,948,664 81,790 4.2 %
1.4 %(p )

전담보 4,446,664 250,792 5.6%

주) 격차는 자차가입여부에 따른 사고율의 차이를 말함.

20) 예방비용이란 보험계약자들이 지니고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자 투자한 많은 노력과

비용을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한계비용이란 예방비용의 변화량을

말한다.
21) 한계편익은 예방비용의 증감에 따라 사고발생가능성이 줄어 생기는 편익을 화폐가

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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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정하에서 소비자들은 限界便益과 限界費用이 일치될 때 편익의 극대화

를 이룰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경우의 예방비용을 지출하여 편익의 극대

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그림 II-2>에서 살펴보면 소비가 보험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의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을 MB와 MC라 하면, 예방비용 C0

를 지출하여 편익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림 II-2> 위험보유형태별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22)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가 위험을 모두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의 限界便益

曲線은 예방비용을 일종의 고정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무보험인 경우

의 한계비용곡선 MC와 같다. 또한 限界便益曲線은 위험이 보험자에게 전가되

어 소비자의 손해가능성이 적어짐에 따라 동일한 예방비용으로 얻게 되는 한계

편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무보험시의 한계편익곡선 MB은 MB′로 이동하게 된

다. 그 결과 전부보험을 구매한 소비자는 보험구매전에 지출한 예방비용 C0보

22) 강태진 등, 전게서, 5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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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적은 예방비용 C1으로 편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의 한계편익이 줄어들게됨에 따라 豫防活動에 대한 필요성이 弱化되어 스스로

의 예방활동을 소홀히 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共同保險, 自己負擔金制 등을 활용하여 위험의 일부를 소비

자가 보유하게 함으로써 한계편익곡선의 변화를 유도하여 安全 및 豫防 意識을

소비자들에게 고취시켜 이를 극복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의 한계편익곡선은

전부보험의 한계편익곡선 MB′를 MB' '로 변환되고, 소비자의 예방비용도 C1에

서 C2로 증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예방비용이 증가되고, 전부보험의 경우

보다 안전 및 예방의식을 소비자가 더 지니도록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한계비용곡선의 변화는 소비자의 危險選好度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소비자에 따라 서로 다른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소비자에게서 동일한 효과를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효용함수

를 이용한 기대효용가설은 소비자의 보험상품구매와 보험자의 공동보험 및 자

기부담금제의 사용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이론이지만 실무적으로 보

험자와 소비자의 최적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 危險管理 側面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현실화된 손해의 통제(p ost-loss control), 환경적 불안으

로부터 해방(a quiet night' s sleep), 잠재된 손해발생가능성의 통제(pre-loss

control) 등의 목적으로 하여 保險事業의 收支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업무

영역에서 危險管理를 수행하고 있다.23) 이러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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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로는 인수측면의 위험관리, 보험조건측면의 위험관리, 보험료측면의 위

험관리, 재보험측면의 위험관리 등이 있다.(<표 II-1> 참조)

<표 II-1>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요소 및 유형24)

위험관리요소 위 험 관 리 유 형

보험인수
청약자의 요청에 따른 인수, 조건부인수,

거절 또는 취소, 담보의 무효

보험조건
본인 일부부담제도, 담보위험의 제한 및 변경,

명시담보

보 험 료 요율등급의 변경, 할인, 할증 등

재 보 험 보유액 결정 등

引受側面의 危險管理는 소비자가 부보하고자 하는 위험의 인수여부에 관한

위험관리로 청약자의 요청에 따른 인수, 조건부인수, 거절 또는 취소, 담보의

무효등이 이에 해당된다. 保險條件側面의 危險管理는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위

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의 위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인수할 것인가에

대한 위험관리로 보험계약의 체결시 소비자에게 담보위험의 명시, 담보위험의

제한 및 변경, 소비자 일부부담 등의 방식으로 보험조건을 제어하는 위험관리

이다. 保險料側面의 危險管理는 요율등급변경, 할인 및 할증요율의 산정 등과

같은 요율산정과 관련된 위험관리이다. 마지막으로 再保險側面의 危險管理는

보험자의 인수능력(capacity)을 고려하여 보험자의 보유액 결정 등에 관한 위험

관리이다.

23) 조해균,「보험사업에 있어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보험학회지』, 제29집,

1987, 29쪽
24) 조해균, 전게서, 36-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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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보험자의 위험관리중에서 保險條件側面의 危險管理 요소는 앞서

설명한 소비자의 감추어진 행동에 대한 보험자의 대응에서 실례를 살펴볼 수

있다. 보험자는 소비자가 보험상품의 구매전에 지녔던 안전 및 예방에 대한 의

식이 구매후에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조건측면의 위험관리를 실

시하게 된다. 즉, 보험자는 보험상품에 공동보험과 자기부담금설정과 같은 보험

조건을 채용함으로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게 된다.

保險者條件側面의 이러한 위험관리는 또한 消費者側面에서도 중요한 危險管

理要素라 할 수 있다. 소비자는 기초자산, 손해발생확률, 위험회피성향, 보험금

액, 부가보험료 등을 토대로 自己負擔金의 水準 및 設定에 대한 의사결정를 하

게 된다. 먼저 소비자는 지니고 있는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합리적인 경제행위

를 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보험상품의 구매여부는 구매시점에서의 기초자산에

대한 機會費用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소비자의 이러한 경제행위는

자기부담금의 설정시에도 행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Schlesinger는 1981년에 정성분석법(Qu alitative Method)을 사용

하여 기초자산, 손해발생확률, 위험선호도 등의 변화가 자기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Szpiro는 1983년에 근사추정법(Ap proxim ation Meth od)

으로 Schlesinger가 고려한 자기부담금 결정요소외에 보험금액 및 부가보험료율

의 요소가 자기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Szpiro는 1987년에

Schlesinger의 정성분석법과 Szpiro의 근사추정법을 비교하여 <표 II-2>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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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결정요소의 변화에 따른 자기부담금 변화

구 분
Schlesinger의
정성분석 결과

Szpiro의
근사추정 결과

실제값

(True valu es)
1. 기초자산 증가 증 가 증 가 증 가

2. 손해발생확률 증가 감 소 불 변 감 소

3.상대적위험회피도 증가 감 소 감 소 감 소

4. 1∼3 종합 - 감 소 감 소

5. 보험금액 증가 - 불 변 감 소

6. 부가보험료비율 증가 - 증 가 증 가

7. 5∼6 종합 - 감 소 감 소

자료 : George G . Szpiro, "Op tim al In su rance Coverage : Rep ly," JRI, Vol. LIV,
1987, p 814

먼저 이들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 기초자산, 손해발생확률, 상대적 위

험회피도 등의 자기부담금 결정요소를 살펴보면 보험가입전 소비자의 基礎資産

과 소비자의 相對的 危險回避度를 증가시킨 경우 두 연구 모두 실측치와 동일

한 결과를 얻었으나 損害發生確率에 대해서는 두 연구에서 다른 결과를 얻었

다. 그래서 정성분석법에 의한 손해발생확률의 변화를 반영한 자기부담금의 추

정치는 자기부담금의 실제값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나, 근사추정법의 자기부

담금추정치는 손해발생확률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3가지 공통요소 외에 고찰한 보험금액, 부가보험료율 등의 자기부담금 결

정요소를 살펴보면 保險金額의 변화가 실제값에 있어서는 보험금액의 변화와

역방향으로 자기부담금이 변화된다. 이에 반하여 근사추정법에서는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고, 附加保險料率의 변화에 있어서는 실제값과 근사추정법 모

두 附加保險料率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정성분석법과 근사추정법에 대한 Szpiro의 비교결과를 간략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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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는데, 실제로 이 결과는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에 관하여 충분하게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에 있어서 어

느 방법이 절대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비교연구가 시

사하는 바는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한 의사결정은 소비자의 기초자산, 상대적

위험회피성향, 부가보험료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 共同保險 側面 25)

보험자는 도덕적 해이와 같은 보험의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 즉, 소

비자가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지니고 있었던 안전의식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게 된다. 보험자의 이 노력은 보험상품의 개발 및 요율체계의 구축으로 구현

된다. 일반적으로 공동보험,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설정, 일부보험가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공동보험은 보험계약시 손해액을 보험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화재보험의 共同保險特別約款(Coinsurance Clause)

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은 발생된 손해액이 보험계약 체결시 소

비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상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현재 거의 모든 손해보험에서 自己負擔金制

(Deductible Clau se)26)가 사용되고 있다. 補償限度의 設定은 보험계약시 설정한

25) 여기서 공동보험은 다수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보험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6) 자기부담금이란 용어는 소비자의 시각에서는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이고, 이와 반대

로 보험자의 시각에서는 공제금액으로 통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최근까지는 보험

- 16 -



보상한도액 이하의 손해인 경우에는 손해액의 전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

의 경우는 보상한도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담보에서 보

상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一部保險의 加入은 화재

보험과 같은 재물보험에서 부보대상전체를 부보하지 않고 소비자가 위험에 대

한 인식에 의하여 일부만을 부보하는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위험의 일정부분을

자가부보하는 형태의 보험이다.

이러한 방식들은 보험자와 소비자가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

문에 넓은 의미로 볼 때 공동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방법은 위험에 대한 인식정도에 따라 자발적 공동보험, 수동적 공동보험 그리

고 중간적 공동보험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自發的 共同保險은 일부보험의 경

우로서 소비자가 지니고 있는 위험의 일부를 보험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고 자신

의 의사결정에 의해 일부의 위험을 보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受動的 共同保險

은 자기부담금의 경우로서 소비자가 보험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킴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도 위험의 일부를 부담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中間的 共同保險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 중

에서 전손보다는 분손 위험을 지닌 소비자에게 적극적 공동보험을 구매하기보

다는 보험자와 소비자가 서로의 보상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형식적인 공동보

험27)을 말한다.

자의 우월한 지위에 의해 공제금액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소비자의 이해를 높

이기 위하여 자기부담금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자기부

담금이란 용어가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자기부담금과 공제금액이 혼용되어 사용되

고 있다.
27) 형식적 공동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가입자간에 손해발생시 보상비율을 약정하는 조

항을 지니고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동보험이라고 하면 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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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自己負擔金의 機能

保險은 <표 II-3>과 같이 경제주체들에게 안정성, 능률성, 공평성, 신용성, 저

축성, 현가성 등을 제공하는 私的 機能과 경제적 대비책, 투자성, 예방성, 활동

성 등을 제공하는 公的 機能이 있다. 이 기능 중 몇몇 기능은 자기부담금과 연

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3> 보험의 사적 ·공적기능28)

보험의 사적기능 보험의 공적기능

- 가계·기업·공공기관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 장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경제적 대비책을 장려한다.

- 가계·기업·공공기관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 투자를 가능케 한다.
- 기업활동을 장려시킨다.

- 공평한 비용의 부과를 가능케 한다. - 빈곤의 정도를 완화시킨다.
- 가계·기업의 신용도를 증가시킨다. - 사고예방적 역할을 한다.
- 저축을 가능케 한다.
- 가계에 대해서 미래가동능력의
현가계상을 가능케 한다.

먼저 가계, 기업, 공공기관 등 경제주체들의 能率을 向上시키는 보험의 기능

을 자기부담금과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경제주체들은 일반적으로 이 위험들로 인하여 생산분배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저

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감소 또는 제거하게

된다. 이에 있어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한 측면에서의 자기부담금제는

전부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한 경제주체들에게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가용가능한

28) 방갑수,『최신보험학』, 박영사, 서울, 1993, 3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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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으로 위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능률을 향

상시키는 효과를 제공하게 된다.

公評한 費用의 부과가 가능하다는 보험의 기능도 자기부담금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겠다. 보험자가 소비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험에 상응하는 합리적이

고, 공정한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기부담금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

인 위험보험료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가 소손해

사고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자가부담하는 경우 보험자는 소비자가 자가부담하

는 정도만큼 손해액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보험자는 소비자에

게 손해액이 절감되는 정도를 계량화하여 소비자에게 保險料 割引惠澤을 공평

하게 제공하게 된다. 이 때 보험자가 소비자에게 절감되는 효과를 모두 되돌려

주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기부담금의 목적을 획득할 수

없다.29)

공적 및 사회적 기능으로서 事故에 대한 豫防的 役割을 수행하는 보험의 기

능도 자기부담금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보험은 일정 보험료를 지불하여

불확실한 장래의 거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계, 기

업, 공공기관의 각종 활동에 안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경제주체

들이 보험상품의 구매 이전에 지니고 있었던 위험에 대한 안전 및 예방 의식이

결여 또는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의 의식변화는 보험사

고시 개별 경제주체들의 부에는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부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30) 그래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안

29) Michael, L . Sm ith an d Georg e L . H ead, "Guidelines for In surer s in Pricing

Deductibles", Journal of Risk an d In surance, V ol. ⅩLV , N o. 2, 1978.6, p218
30) 방갑수, 전게서, 4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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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및 예방의식을 유지하도록 하여 사회적 부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

을 지니게 된다. 그래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의 활용으로 소비자의 예방의식

변화에 따른 사회적 부의 축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한다.

지금까지 보험의 일반적 기능중에서 자기부담금제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능

을 살펴보았지만 자기부담금제는 소비자, 보험자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나름

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消費者側面에서 살펴보면 소비자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본인의 효용함수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는 期待

效用을 極大化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자기부담금의 설정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保險者側面에서의 자기부담금제는 소손해사고의 처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자기부담금의 운용으로 費用上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다. 소비자에게

보험료할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상품구조의 형성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위험성향에 따라 자기부담금제를 선택하게 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비자의 위

험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31) 또한 소비자가 소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규모가 축소되고 이는 실제손해

율이 악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를 완충시켜주는 역할 즉, 요율체감상승률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32)

社會的 側面에서의 자기부담금제는 보험가입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소

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자기부담금의 설정으로 사고발생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31) 홍순구, 「자동차보험 공제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제언」, 『손해보험』, 제328호,

1996.2, 23쪽
32) 홍순구, 전게서, 22쪽

- 20 -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消費者側面에 볼 때 보험에

대한 懷疑, 不信 등을 야기할 소지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손해사고시 소비자

의 자가부담 규모와 보험자의 보상금 규모에 있어서 소비자의 자가부담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들은 보험

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게 되어 보험구매에 대한 회의를 가지게 된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이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하나의 분

손사고로 보험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내에서 자가부담하는 경우와 자가부담

규모보다 적은 수준의 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경우에 보험에 대한 회의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保險者側面에서 볼 때 보험자가 모집인 등에게 지급하는 영업에 대한 보수가

보험료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모집인들은 상품판매시 소비자

의 위험선호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

라 모집인 자신의 실적을 고려하여 최저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도록 유도

하는 단점이 있다. 모집인의 이러한 募集行爲는 보험자에게 있어서 많은 장점

을 지니고 있는 자기부담금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보험구매에 대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자기부

담금의 설정을 통해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 주어 보험가입을 용

이하게 함으로서 마케팅을 활성하고자 하는 보험자의 의도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자기부담금제 특히,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를 운용

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손해액을 과대하게 포장하는 행위는 정직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리고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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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완전한 보상을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없음에 따

라 보험상품의 구매에 대한 매력이 반감되고, 더 나아가 상품의 구매를 기피하

는 경향의 조성으로 보험상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표 II-4> 자기부담금제의 장단점33)

장 점 단 점

사회적 비용의 증가 요인 제거

보험자의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 제고

인세티브구조의 형성

보험계약자의 효용극대화

요율체감상승율의 완화

경제적 대비책으로의 기능 약화

보험에 대한 오해 야기

마케팅의 어려움

도덕적 위험이 적은 보험계약자

의 불공정성 초래

마지막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자기부담금제는 경제적 대비책이라는 보험의 기

본기능을 약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은 소비자의 장래 위험에 대비하는 경

제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부담금의 설정은 완벽하지 않은 경제시설을 제

공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감이 최소화되는 수준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3) Robert L . Brow n , "In trodu ct ion t o Ratem akin g an d Los s Reservin g for Property

and Ca sualty In surance", A CT EX, W in st ed Conn ect icut , 1993, p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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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自己負擔金의 種類

보험종목 및 담보위험의 특성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다소 상

이하지만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액방식과 비율방식의 자기부담

금제가 있고, 자기부담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성 자기부담금제, 소멸성

자기부담금제, 가변성 자기부담금제, 축적성 자기부담금제 등이 있다.

直接性 自己負擔金制 (S D : S tra ig ht De d uc tib le )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는 초과액보상주의 면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

로서 보험계약체결시 자기부담금 D를 미리 설정하고, 사고시에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에 미달되는 경우 소비자가 모든 손해를 자가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

우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손해만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방식이

다.

보상금 = 0 (손해액 < D) (2-1)

손해액 - D (손해액 ≥ D)

이 방식의 자기부담금제는 손해 또는 가액의 일정비율(fixed p ercentage p er

loss or valu e)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比率法34)과 손해당 확정금액(fixed

34) 손해액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하여 소비자가 자가부담하는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데, 여기서는 손해액을 기준하여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비율법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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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ount per loss)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確定金額法이 있다.

비 율 법 : D = A 손해액 (A : 자기부담금액의 결정비율) (2-2)

확정금액법 : D = a ( a : 자기부담금액) (2-3)

<그림 II-3>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과 보상금

消滅性 自己負擔金制 (FD : Fra nc h is e De d uc tib le )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는 franchise , ordinary franchise , 無控除免責 , 전

액보상주의 면책 등으로 불리고 있는 제도로서 보험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

D를 기준으로 하여 이 금액이하의 손해사고에는 소비자가 손해액 전액을 자가

부담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험자가 보상하는 제도이다.

보상금 = 0 (손해액 < D) (2-4)

손해액 (손해액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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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소멸성 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및 보상금

그러나, 동 제도는 전액보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여금

道德的 解態를 유발시키는 단점이 있다. 즉, 소비자들은 실제손해액이 자기부담

금보다 적게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을 과대계상 및 허위계상하여 보험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는 석

유, 천연가스, 곡물 등과 같이 자연감모가 발생하는 물건을 담보하는 적하보험

등과 같은 보험종목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었다.

可變性 自己負擔金制 (DD : Dis a ppe a ring De d uc tib le )

가변성 자기부담금제는 손해액의 상한값(UD : Upp er Deductible)과 하한값

(LD : Low er Deductible)을 설정하고, 손해액이 하한값보다 적을 경우 손해액

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손해액이 상한값과 하한값의 중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보상하고, 그리고 손해액이 상한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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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이다.35) 이 제도는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의 보험금

공제기능을 유지하면서 전손 또는 거대손해에 대해서 공제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와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를 결합시킨 방

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제도에서 상한값과 하한값을 정한다는 것은 이

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업무적용상의 어려움이 많아 지금은 직접성 자기

부담금제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36)

보상금 = 0 (손해액 < LD) (2-5)

손해액×보상율 (LD≤손해액≤UD)

손해액 (손해액 ≥ UD)

<그림 II-5> 가변성 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및 보상금

)

35) Robert L . Brow n , 전게서, p42
36) 이기형, 『화재보험의 공제금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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蓄積性 自己負擔金制 (CD : Cum ulativ e De d uc tib le )

축적성 자기부담금제는 소비자가 표준보험료의 α%를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지급하고 손해액이 보험기간중 기불입한 보험료액수에 도달할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1-α)%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이 시점부터

나머지 보험기간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보험금 전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러한 자기부담금제도는 일명 參與性 自己負擔金制(participating deductible)라고

하며 미국의 경우 유리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37)

기타

지금까지 설명한 자기부담금제 외에 직접성 자기부담금제를 변형시킨 기간성

자기부담금제가 있다. 期間性 自己負擔金制(elim in atin g or w a itin g p er io d

d ed u ctib le)38)는 자기부담금을 손해액의 일정금액 또는 비율로 정하지 않고

계약시 설정한 면책기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액의 전부를 소비자가

자가부담하고, 면책기간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전부 보상하는 방식이다.

또한 다단계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의 자기부담금제가 있다. 이에는

식(2-6)과 같이 자기부담금 D와 자기부담비율 RD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37) 방갑수, 전게서, 233쪽
38) 동 방식의 자기부담금은 질병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기업휴지보험 등에서 사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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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0 (손해액 < D) (2-6)

(손해액-D) ×(1-RD) (손해액 ≥ D)

이 방식(이하 變形自己負擔金制라 함)은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에서 자기부담금

을 설정하는 방법인 확정금액법과 비율법이 동시에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1차적

으로 확정금액법에 의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

하여 2차적으로 초과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그림 II-6> 변형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및 보상금

이 방식에 의한 자기부담금을 자기부담금1과 자기부담금2로 가정하면 손해액

이 자기부담금 D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손해액 전부를 소비자가 자가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D를 초과한 손해액에 대해서 자기부담비율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 D'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그림 II-4>과 같이 보상금과 자기부담금

의 관계를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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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 변형자기부담금제의 손해액 구성관계

보 상 금

(손해액-D)×(1-RD)

자기부담금

D'

자기부담금 D

앞서 설명한 자기부담금제와 유사한 제도로서는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의

보험이 있다. 이는 자기부담금제와는 반대로 보험계약시에 설정한 보상한도이

하의 손해사고는 보험자가 전부보상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의 경우 보상한도

까지는 보험자가 보상하지만 그 초과분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는 형태의 보험

이다. 이 형태는 보상한도의 초과분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견주어 볼 때 자기부담금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는 소손해사고의 면책으로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안전의식 고취하고자 하는 자

기부담금제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상한도를 설정

하는 보험은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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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自動車保險의 自己負擔金 運用現況

1. 自動車保險 加入樣態와 自己負擔金

가 . 自動車保險 加入樣態

1) 담보위험의 구매단계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의 6가지39) 담보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對人賠償I(責任保險)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사상

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보험자40)의 손해를 자동

차손해배상보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험금액한도내에서 부담하는 보

험이다.41) 對人賠償II는 피보험자42)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에 기인

39)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제외한 5가지의 담보종목으로 구

성되어 있다.
40)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에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

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⑤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운전보조자를 포함)
41) 자동차사고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타인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

다.
42)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는 대인배상I과 같으나 ③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

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에 있어 다음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

다.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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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액중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다. 對物賠償擔保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

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그리고 自己身體傷害擔保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자기신체에 입은 상해를 담보하며, 自己車輛損害는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적으로 생긴 손해를 담보하고, 無保險自動車에 의한 傷害는 무보험자동차43)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상하는

담보이다.44)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은 소비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에 따라 타인

을 위한 담보종목과 자신을 위한 담보종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他人을 爲한

擔保種目은 대인배상I·II와 대물배상책임과 같이 소비자외 제3자의 손해를 보

상하는 담보종목이 이에 해당되며 자동차보험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대부분

의 자동차보험 소비자들은 타인을 위한 담보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이 생성·

발전되어옴에 따라 동 담보는 최소한 가입하여야 하는 담보종목으로 간주하고

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

는 관리하는 경우

43) 무보험자동차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보험 대

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

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를 말한다.(자동

차보험약관집 참조)
44)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의 담보위험 특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담보위험을

구매하고 있는데, 이 들 6가지 담보 중 배상책임과 자기신체의 위험을 담보하는 위

험을 선호하고, 자가부담할 수 있다는 인식과 운전에 대한 소비자의 과신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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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自身을 爲한 擔保種目으로는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나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종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 담보종목들은 자동차보험의 성장과정

에서 필요성이 점증되어 도입된 것으로서 타인을 위한 담보종목에 추가하여 보

험자에게 위험을 전가되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은 자신을 위한 담보종목이 타

인을 위한 담보종목을 구매하면서 또는 구매한 후 가입여부가 결정되는 특성을

지니게 한다.

소비자의 이러한 구매시각에 의하여 타인을 위한 담보종목은 狹義의 自動車

保險이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대비하여 협의의 자동차보험을 포함한 모든 담보

종목을 廣義의 自動車保險이라고 할 수 있다. 광의의 자동차보험은 보험자 측

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자동차보험의 가입형태이고 협의의 자동차보험은

한정된 자원하의 소비자측면에서 기대효용의 극대화라는 의사결정원칙에 부합

될 수 있는 가입형태이다.

<그림 III-1> 광의의 자동차보험과 협의의 자동차보험

광 의 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타인을 위한 보험(협의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

자신을 위한 보험무보험

자기차량

자동차보험의 각 담보종목별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비용효율성을 중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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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비자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I을 우선적으로 가입하

게 된다. 그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10대 중대교통법규를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소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배상책임의 고액화 경

향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액의 경제적 비용부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

여 대인배상책임 II와 대물배상책임을 가입하는 경향을 지니게 된다. 다음으로

자신의 신체상해위험에 대하여 대비할 목적으로 우선 자신의 과실사고에 의한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고 타인의 과실에 의한 무보험차 상해를 고려한 후 경제

적 여건 등에 따라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고 있다.

<그림 III-2>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담보위험의 구매단계

1 단 계 대 인 배 상 책 임 (I)

2 단 계 대 인 및 대 물 배 상 책임 (II)

3 단 계 자 기 신 체 상 해

4 단 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5 단 계 자 기 차 량 손 해

그리고 사고발생에 대한 처리 등의 서비스를 중시하는 소비자는 자동차보험

의 모든 담보종목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소비자는 의무화된 대인배상

책임I을 최우선으로 가입한다. 다음으로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감, 자기신체사고

의 타보험 담보가능성, 경제적 부담능력과 운전에 관한 믿음의 순서로 중요성

이 인식됨에 따라 <그림 III-2>와 같이 순차적으로 자동차보험 담보종목의 가입

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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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보종목별 가입율 추이와 자기부담금

<그림 III-2>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구매단계중 1∼4단계는 담보위험의 특성과

보험약관상의 가입요건에 의하여 다시 두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擔保危險의

特性에 의하여 대인배상I을 가입한 소비자는 대인배상책임(II)와 대물배상책임

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향이 있고, 保險約款上의 加入要件45)에 의하여 무보험차

상해는 자기신체사고와 동시에 구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자동차보험

구매는 <표 Ⅳ-1>의 담보종목별 가입율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對人賠償I은 매년 95%이상의 가입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운수공

제에 가입된 실적이 제외된 것을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소비자가 가입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對人賠償II와 對物賠償은 FY'93년에 78.6%와 77.6%의 가입율을

시현한 후 매년 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는 있으나 그 증가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며, 또한 FY'93년에 약 1.0%(p)의 가입율 차이를 나타낸 후 매년 그 격차

가 축소되어 FY'97년에 약 0.3%(p)까지 축소되었다.

그리고 自己身體傷害와 無保險車 傷害의 가입율은 매년 증가하여 FY'97년에

73.2%와 57.5%의 가입율을 시현하였다. 이러한 담보종목별 가입율 추이를 살펴

보건데 배상책임보험과 자기신체상해 및 무보험차 상해의 두단계로 구분하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45) 대한손해보험협회,『자동차보험약관집』, 1998.8, 20쪽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

해 는 대인배상I , 대인배상II , 대물배상 , 자기신체사고 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

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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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 연도별 자동차보험 담보종목별 가입율

(단위 : % )

담 보 종 목 93 94 95 96 97

책임보험(대인배상Ⅰ) 96.5 97.5 97.9 96.8 95.1

대인배상Ⅱ 78.6 78.5 78.3 79.6 79.8

대물배상 77.6 77.8 77.7 79.2 79.5

자기신체사고 66.6 69.7 70.9 72.5 73.2

무보험차상해 - - 34.9 55.0 57.5

자기차량손해 45.6 45.6 42.2 40.8 39.7

전담보 45.5 45.5 39.1 38.3 38.1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 1994∼1998
주 : 1. 무보험차상해담보는 95.8월부터 판매됨.

2. 운수공제가입대수는 제외한 실적임.

自己車輛損害의 가입율은 FY'93년과 FY'94년에 45.6%를 나타낸 후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FY'97년에 39.7%의 가입율을 시현하였다. 이는 배상책임과 자기신

체상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반면에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자기차량손해는 자가부담할 수 있

다는 인식, 소비자의 운전능력 과신,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

담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담보의 지속적인 하락을 설명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소비자의 인식전환에 따른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율 감소는 소비자가 자

가부담하는 비중을 높임과 동시에 자기차량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의

효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부담금제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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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취지 및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消費者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

보다는 동위험을 자가부보하는 형태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즉, 狹義의

自動車保險을 가입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自己負擔金을 設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소손해 면책제도를 통한 양자간의 효율극대화를 추구하는 자기부담금제의

본래 모습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개별소비자가 느끼는 수준이상으로 부가

보험료가 포함된 보험료에서는 완전보험보다는 일부보험을 선호한다는 소비자

선택이론과 같이 광의의 자동차보험의 구매보다는 협의의 자동차보험을 구매함

으로써 자기부담금과 같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협의의 자동차보험보다는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법률규제가 거의 없는 광의의

자동차보험 중 자신을 위한 보험에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공동보험, 자

기부담금제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나 . 保險種目別 自己負擔金

1) 일반손해보험의 자기부담금

현재 손해보험의 분야에서는 <표 III-2>와 같이 직접성, 소멸성, 가변성 등의

다양한 자기부담금제 중에서 보험종목의 특성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채택하

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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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손해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제 운용현황

보험종목 담보위험 운용방식 비 고

화재보험
기업휴지보험 기간공제 열거식

기 타 직접성공제 비율식

특종보험

기 술 보 험 직접성공제 제한적 비율식 또는 범위식

배 상 책 임 직접성공제 열거식

도 난 보 험 직접성공제 열거식

해상보험

선 박 보 험 직접성공제 자율식

적 하 보 험
소멸성공제

직접성공제
비율식, 자율식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직접성공제 열거식

자료 : 보험개발원, 각 종목별요율서
주 : 1. 열거식은 자기부담금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임.
2. 비율식은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설정하는 방식임.
3. 제한적 비율식은 일정한도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로 자기부담금
을 설정하는 방식임.

4 . 범위식은 최저자기부담금이상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임.
5. 자율식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자율적으로 자기부담금액 및 운
영방법을 설정하는 방식임.

火災保險은 기업휴지와 그외 위험으로 담보위험의 특성을 구분하여 자기부담

금의 운용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企業休止危險은 손해액이 기업휴지기간에 따

라 좌우되기 때문에 이 위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설정된 면책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리고 기업휴지 이외의 위험은 하나의 사고로 발

생한 직접손해를 손해액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된 손해액의 일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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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火災保險에서는 일반적으로 自己負擔金

特別約款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있고,

기업휴지보험에서는 企業休止特別約款에서 기업휴지기간을 면책기간(또는 자기

부담기간)으로 하여 사고발생후 동기간에 발생한 손해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설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기부담금은 보상금산정시에 직접공제한다.

기술보험, 배상보험, 도난보험 등의 特種保險은 보험종목별로 자기부담금의

운용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기술보험의 機械保險과 電子器機保險의 경우는 일

정한도(상한 및 하한)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의 ___% 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방식인 제한적 비율식을, 組立保險과 建設工事保險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및 사

고원인별로 최저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자기부담금은 임의로 설정할

할 수 있는 범위식46)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賠償責任保險과 盜難保險의 경

우는 소비자가 열거된 자기부담금에서 이를 선택하는 방식인 열거식을 사용하

고 있다.

海上保險의 積荷保險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4 7)로 하

고, 손해발생시 이를 직접공제하는 방식과 소멸공제방식를 동시에 운용하고 있

다. 船舶保險에서는 소비자와 보험자가 계약시 임의로 설정한 금액을 자기부담

금으로 설정하고 이를 손해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46) 건설 및 조립용 기계를 담보하는 경우의 최저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__%와 ____

원중 많은 금액 으로 하고 있다.
47) 설탕, 담배, 대마, 아마 및 피혁에 대해서는 5%미만의, 그 밖의 화물에 대해서는

__%미만의 해손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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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현재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중 對人賠償II와 對物賠償에서는 飮酒運轉이라는

사회범죄적 행위에 대하여, 그리고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내지

최소한의 방어행위인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懲罰的 性格 및 社會的 公益增

大를 목적으로 하여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하지 않음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손해

액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먼저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의 경우

보통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

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중 일정금액(대인배상II : 200만원, 대물배상 : 50만원)은 보험자가 보

상하지 않고 있다.48)

<표 III-3> 담보종목별 자기부담금 규모 및 적용기준

담 보 종 목 자기부담금 규모 적 용 기 준

대인배상책임(II) 2 0 0만 원 음주운전

대물배상책임 5 0만 원 음주운전

자기신체상해 5 % 안전벨트 미착용

자기차량손해 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 계약상의 선택조항

自己身體傷害의 경우는 普通約款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5%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지급한다.49)

마지막으로 自己車輛損害는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 등에 있어서

48) 대한손해보험협회, 전게서, 6∼12쪽,
49) 대한손해보험협회, 전게서, 19쪽 : 이 경우 부상의 경우에는 상해구분 1급에 대하여

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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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정사고에 한하여 손해의 일부를 징벌 등의 차원에서 피보험자가 자가부

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자의 업무효율성 증대, 소비자의 위험선호

도 반영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즉, 보험계약시 자

기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가부담할 금액을 소비자에게 선택하게 하고, 보험

자는 사고발생시 동금액이하의 손해는 면책처리하고 동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한 손해액만을 보상하고 있다. 현재 자동차보험요율서에

의하면 소비자는 보험계약시 5종류(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자

기부담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가부담제도는 그 운

영형태에 있어서 모두 자기부담금제라고 할 수 있으나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상해 등에서 운용하는 자가부담제도는 안전 및 예방 운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부담

금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의 손해처리업무의 효율성제고, 사고 예방의식의 고취 및 소비

자의 위험선호도 반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요율산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비자

가 계약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에서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 自己車輛損害의 自己負擔金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의 自己車輛損害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

원, 50만원 등의 자기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 모두 자기부담금 5만원을 기준하여 산출한 相對危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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度와 자기부담금 5만원의 適用料率을 이용하여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을 산정

하고 있다. 현재 個人用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자기부담

금 5만원의 적용요율 4.82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0만원은 95.7%, 20만원은

87.2%, 30만원은 79.0%, 그리고 50만원은 69.9%의 상대위험도로 나타나고 있

다.(<표 III-4>참조)

<표 III-4>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및 상대도지수

자기부담금
출퇴근용 개인사업용

적용요율 지수주 ) (%) 적용요율 지수(%)
5만원 4.82 100.0 5.39 100.0

10만원 4.61 95.7 5.16 95.7
20만원 4.20 87.2 4.70 87.2
30만원 3.81 79.0 4.26 79.0

50만원 3.37 69.9 3.77 69.9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요율서』, 1998.8, 42쪽
주 : 지수i = 자기부담금 i의 적용요율 / 자기부담금 5만원의 적용요율

그리고 業務用 및 營業用에서는 차종별로 적용요율이 다르지만, 자기부담금

별 상대위험도는 자기부담금 5만원의 적용요율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10만원은

96.1%, 20만원은 88.4%, 30만원은 81.3%, 그리고 50만원은 70.8%가 동일하게 적

용되고 있다.(<표 III-5참조)

<표 III-5> 업무용·영업용의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및 상대도지수

자기부담금
업 무 용 영 업 용

승 용 차
적용요율 지수1(%) 개인택시적용요율

일반택시
적용요율 지수2(%)

5만원 3.22 100.0 7.63 38.23 100.0
10만원 3.09 96.1 7.33 36.74 96.1
20만원 2.85 88.4 6.75 33.81 88.4
30만원 2.62 6.20 31.0881.3 81.3
50만원 2.28 5.40 27.0770.8 70.8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요율서』, 1998.8, 48∼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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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다단계의 자기부담금제 운용은 1980년대 이후의 국내총생산의 성

장률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즉, 1980년대에 있어서는 각각 9% 및 8%이상 1990

년대 전반까지는 각각 7% 및 6%이상의 성장률과 상승률을 보였던 경제상황의

변화가 반영된 것이다.50)

<표 III-6> 국내총생산 및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연도 국내총생산주 )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1981 ∼ 1990 9.1 8.1

1991 ∼ 1996 7.4 6.1

1996 7.1 4.9

1997p 5.5 4.5
자료 : 통계청,『도표로 보는 통계』, 1998.10, 51∼149쪽
주 : 정부 및 민간비영리서비스 생산자 포함

이 시기에 차량 고급화, 수리비 및 인건비 등의 손해원가 또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경제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최저자기부담금 수준과 소비

자의 소득상승에 따른 자기부담금 수준의 적정성이 검토되었다. 즉, 사고예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소손해발생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금청구율 감소에

따른 비용효율성제고라는 도입취지에 의거 자기부담금이 적정수준여부가 검토

되어 다음 2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기존의 자기부담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自己負擔金의 追加이다. 소득

수준향상과 같은 경제여건의 변화는 기존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소비자의 경제

50) 자기부담금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감이 사고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

키는 데 소득의 증가는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에 느끼는 경제적 부담감을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소득이 증가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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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자기부담금제의 운용목적인 소비자의 위험선호도 반

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경제여건 의 변화를 고

려하여 기존의 자기부담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보험자는 1986년에는 자기부담금 10만원51)을, 1995년에는 자기부담금

20만원과 30만원을, 그리고 1997년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추가하였다.52)

둘째, 주로 물가상승요인을 반영한 最低自己負擔金의 調整이다. 이는 요율산

정자가 자기부담금을 수정하였던 주요한 요인으로서 실제로 1980년대 중반까지

사용되었던 자기부담금 3만원을 1986년에 과거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최저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변경하였다.

2. 自己負擔金制의 運用效果 分析

자기부담금제의 운용현황 및 효과를 자기차량손해의 주가입대상인 개인용과

업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형태

를 살펴보면 개인용의 경우 FY'97년53)에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은 전

51)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변천사 : 약관 및 요율을 중심으로』, 연구조사자료 N o.

54, 1997, 672쪽
52) 보험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최고한도의 증대는 보험계약의 유연성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부담

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의 관련담당자의 인식전환이 요

구된다.
53) 자기부담금 운용현황 및 효과분석은 자기차량손해의 모든 계약 및 사고실적을 활

용하여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기부담금 50만원이 F Y '97회계년도중에 도입된

관계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의 계약 및 사고실적을 제외하여 자기부담금의 운용현황

및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설정한 계약건수는 개인용

의 경우 9천여건으로 전체계약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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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계약의 94.4%인 약 318만건이 체결되었고, 10만원이상 설정한 계약은 5.6%

인 약 19만건이 체결되었다. 업무용계약도 개인용과 유사한 비율로 자기부담금

을 설정되고 있으나 자기부담금 10만원의 경우 개인용보다 약 0.7%(p) 정도 높

은 수준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7> 자기부담금별 자기차량손해 계약건수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계(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3,179,960 94.36 894,605 93.65 4,074,565 94.20

10만원 124,806 3.70 41,844 4.38 166,650 3.85

20만원 11,422 0.34 3,542 0.37 14,964 0.35

30만원 53,911 1.60 15,295 1.60 69,206 1.60

합계 3,370,099 100.00 955,286 100.00 4,325,385 100.00

주) 합계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의 실적이 제외되었음(이하 동일).

개인용 및 업무용의 소비자들이 유사하게 자기부담금을 선택하는 경향속에서

FY'97년에 302천건의 自己車輛損害事故가 발생하였고, 이중 개인용은 241천건

으로 7.16%54)의 사고율을, 업무용은 61천건으로 6.31%55)의 사고율을 시현하였

다. 이를 자기부담금별로 살펴보면 개인용의 경우는 95.1%, 3.5%, 0.3% 그리고

1.2%의 사고건수 구성비를 시현하였고, 업무용의 경우는 94.2%, 4.2%, 0.3% 그

리고 1.3%의 事故件數構成比를 시현하였다.(<표 III-8> 참조)

54) 개인용 사고건수 / 개인용 계약건수 = 241천건 / 3,370천건 = 7.16%
55) 61천건 / 955천건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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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8> 자기부담금별 사고건수 및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29,524 95.06 57,023 94.23 286,547 94.90

10만원 8,389 3.47 2,550 4.21 10,939 3.62

20만원 691 0.29 178 0.29 869 0.29

30만원 2,841 1.18 763 1.26 3,604 1.19

합 계 241,445 100.00 60,514 100.00 301,959 100.00

개인용과 업무용의 사고건수구성비를 분손과 전손으로 구분하여 보면 개인용과

업무용의 分損事故는 자기차량사고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도난사고를 포함한

全損事故는 자기차량사고의 11%를 차지하고 있다.(<표 III-9> 참조)

<표 III-9> 보험종목별 분손·전손(도난포함) 건수 및 구성비 (FY'97)

(단위 : 건, %)

사고유형
개 인 용 업 무 용 계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분 손 215,626 89.3 53,809 88.9 269,435 89.2

전 손 25,819 10.7 6,705 11.1 32,524 10.8

합 계 241,445 100.00 60,274 100.00 301,959 100.00

이를 자기부담금별로 살펴보면 개인용은 FY'97년에 215,626건의 分損事故가

발생하였고,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04,800건(95.0%), 1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7,611건(3.5%), 2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623건(0.3%), 그리고

3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592건(1.2%)의 분손사고가 발생하였다. 업무용은

FY'97년에 53,809건의 분손사고가 발생하였고, 자기부담금별로는 5만원을 설정

한 계약에서 50,643건(94.1%), 1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316건(4.3%),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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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한 계약에서 158건(0.3%), 그리고 3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692건

(1.3%)의 분손사고가 발생하였다.(<표 III-10> 참조)

이와 같은 개인용과 업무용의 분손사고실적은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설정한 개

인용의 경우 분손사고율이 다소 높다는 점(약 0.8%(p))을 제외하면 개인용과 업무

용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분손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분

손사고를 일으킨 계약의 평균적인 자기부담금은 개인용이 5.5만원56), 업무용이 5.6

만원으로 추정된다.

<표 III-10> 자기부담금별 분손건수 및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04,800 94.98 50,643 94.12 255,443 94.81

10만원 7,611 3.53 2,316 4.30 9,927 3.68

20만원 623 0.29 158 0.29 781 0.29

30만원 2,592 1.20 692 1.29 3,284 1.21

합 계 215,626 100.00 53,809 100.00 269,435 100.00

全損事故의 경우 개인용은 FY'97년에 28,819건의 전손사고가 발생하였고, 자기부

담금별로는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24,724건(95.8%), 1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778건(3.0%), 20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68건(0.3%) 그리고 30만원을 설정한 계약

에서 249건(1.0%)의 전손사고가 발생하였다. 업무용은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전손

건수구성비와 유사한 패턴으로 전손사고 추이를 시현하였다.(<표 III -11> 참조)

56) 5.5만원은 개인용의 계약건수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자기부담금을 가중 평균한 값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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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자기부담금별 전손건수 및 구성비(FY'97)

(단위 : 건, %)

자 기

부담금

개 인 용 업 무 용 개인용+ 업무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4,724 95.76 6,380 95.15 31,104 95.63

10만원 778 3.01 234 3.45 1,012 3.11

20만원 68 0.26 20 0.30 88 0.27

30만원 249 0.96 71 1.01 320 0.98

합 계 25,819 100.00 6,705 100.00 32,524 100.00

주) 전손건수에 도난건수를 포함시킴.

지금까지 분손 및 전손사고의 발생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전손사고인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부

담금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고는 분손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부

담금의 운용효과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손사고를 중심으로 운용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III-12>에서 개인용의 分損事故率57)을 살펴보면 최저자기부담금 5만

원을 설정한 소비자층의 분손사고율은 다른 자기부담금액을 설정한 소비자층의

분손사고율보다 높은 6.44%의 분손사고율을 나타내고 있다.58)

57) 분손사고율 = 분손사고건수 / 계약건수 × 100
58) 자기부담금 5만원의 분손사고율이 높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소액손해사고의 청구가

능성이 다른 자기부담금액 계층보다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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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2>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분손건수 및 손해액(FY'97)

(단위 : 건, 천원)

자기부담금

(A)
계약건수

(B)
분손건수

(C)
분손사고율

(D=C/ B×100)
지급보험금

(백만원) (E)
건당지급보험금

(F=E/ C×1000)
건당손해액

(G=A+F)

5만원 3,179,960 204,800 6.44% 245,716 1,200 1,250

10만원 124,806 7,611 6.10% 9,950 1,307 1,407

20만원 11,422 623 5.45% 964 1,547 1,747

30만원 53,911 2,592 2.30% 4,768 1,839 2,139

합 계 3,370,099 215,626 6.40% 261,398 1,212 1,268주 )

주) 자기부담금별 분손건수를 가중치로 하여 건당평균손해액을 가중평균함.

또한 보험사고로 처리된 사고1건당 支給保險金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 5만원

을 설정한 소비자계층이 10만원미만의 소손해사고를 포함하고 있는 특성에 의

하여 건당 지급보험금이 가장 낮은 1,200천원을, 그리고 건당손해액59)이 1,250

천원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소비자계층에서 손해액 10

만원이상(또는 지급보험금이 5만원이상)인 분손사고의 구성비60)를 FY 97년도

59) 건당손해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건당 지급보험금에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을 합

한 것으로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사고건수로 나눈 값이라 할 수 있다.

건당손해액 =
사고건수

i = 0
손해액 i / 사고건수

=
사고건수

i = 0
(지급보험금 i + 자기부담금) / 사고건수

=
사고건수

i = 0
지급보험금 i / 사고건수 + 자기부담금

= 건당지급보험금 + 자기부담금

60)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II (F Y '97)』, 1998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의 분손사고중에서 지급보험금이 5만원이상의 사고건수구성비는 99.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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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소비자계층이 자기부담금 10만원

을 선택한 소비자계층보다 0.33%(p)61)정도 높은 事故發生率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먼저 분손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은 계층은 낮은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사고발생확률이 낮은 계층일수록 큰 금액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

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 수준을

높게 설정한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수준을 낮게 설정한 소비자보다 소손해사고

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소손해의 청구포기가 많아질 것이므로 자기부

담금 수준이 높을수록 손해액 크기가 적은 분손사고의 비율은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한편 자기차량손해에 있어 이러한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으로 FY'97년도의 경

우 보험자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약 2,733억원 중에서 소비자가

약 119억을 소비자가 자가부담하였고, 이를 자기부담금별로 살펴보면 최저자기

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서 약 102억이 절감되었고, 기타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계약에서 약 17억이 절감되었다. 이와 같은 손해액절감효과는 전체적으

로는 실지급보험금의 약 4.36%을 점하는 규모이다.62)(<표 III-13> 참조)

61) 분손사고율 차이 = (자기부담금 5만원의 분손사고율 × 손해액 10만원이상의 사고

건수구성비 - 자기부담금 10만원의 분손사고율)

= (6.44% × 99.8% - 6.10% )

= 0.33% (P )
62)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에 의해서 실지급보험금의 약 3.75%가 절감되었

고, 기타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계약에 의해서 약 0.61%가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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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3> 개인용의 자기부담금별 지급보험금 감소효과(FY'97)

(단위 : 건, 백만원, %)

자기부담금

(A)

분손건수

(B)

분손지급보험금

(C)

실면책금액

(D=A×B)

실손해액

(E=C+D)

보험금감소율

(F=D/ E.
주 )
×100)

5만원 204,800 245,716 10,240 255,956 3.75

10만원 7,611 9,950 761 10,711 0.28

20만원 623 964 124 1,088 0.05

30만원 2,592 4,768 778 5,546 0.28

합 계 215,626 261,398 11,903 273,301 4.36

주) E . =
30만원

i = 5만원
E i = 273,301(원)

3. 適用料率算出

자기부담금별 適用料率은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손해원가의 변화가 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자는 일반적으로 損害額輕減率과 保險料率의 構成關係

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액별 적용요율을 결정하고 있다.

자기부담금별 損害額輕減率은 자기부담금이 손해원가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

는가를 알려주는 요율관련 정보로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의 전체

손해액과 이를 설정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하게 되는 지급보험금의 함수이다.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고의 損害額分布에 관한 정보가 필요

하다. 그러나 기존에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손

해로 청구포기된 사고에 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정보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보험자는 부분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손해액분포를 추정하게 된다.63) 따라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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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는 손해액분포보다는 실제로 지급된 손해액 중에서 자기부담금의 설정으

로 지급되지 않는 손해액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식(3-1)과 같이 손해

액경감율을 추정하고 있다.

손해액경감율 = 전체손해액 - 보상손해액
전체손해액

(3-1)

손해액 경감율의 추정치는 적용요율을 구성하고 있는 순율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정보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정보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보험자는 이를 적용요율의 변화량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때 보험자는 손해

율경감율과 보험료 구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이 보험료에 미치

는 영향도를 추정하게 된다. 즉, 보험자는 순보험료, 손해사정비, 대리점수수료,

제세공과금, 이윤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구성되는 보험료 구성관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액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식(3-2)와 같이 추정

하게 된다.

보험료할인율 = 1 - ( + ) ( 1 - 손해액경감율 ) +
1 - ( + + )

64) (3-2)

∵ α : 순율 , β : 손해사정비율 , γ : 기타사업비율

δ : 대리점수수료율 , ε : 제세공과금율 , ζ : 이윤율

α+β+γ+δ+ε+ζ = 1

63)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무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부

담금이하의 손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64) Jürg en St au ss , "Deduct ibles in In du str ial F ir e In surance", A ctu arial Stu dies in

N on - life In surance an d Risk T h eory , V ol. Ⅷ, P art 3, 1975.9, p392 : 이 산식은

손해사정비율 β가 손해액규모에, 제세공과금율 ε이 보험료에 연동되어 있을 경우

에 사용가능한 산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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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추정된 손해액경감율 및 보험료할인율은 <그림 III-3>과 같이 소손

해사고의 발생확률이 높은 손해액 분포를 가정하였을 때 손해액경감율과 保險

料割引率은 자기부담금 수준이 높아질수록 손해액경감율과 보험료할인율의 증

가율이 모두 감소되는 특징 즉, 증가율이 체감하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65)

<그림 III-3> 자기부담금의 손해액경감율 및 보험료할인율 추이

그러나, 현재와 같이 無控除方式이 운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자에게 통지

되지 않은 손해사고에 관한 정보를 추정한다는 것은 보상금이 청구된 不完全情

報를 이용하여 적용요율을 산출한 것이다. 또한 손해율경감율을 정확하게 추정

한다고 하더라고 사업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료의 구성관계를 이용한 보험료할인율은 부정확하게 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율산정자는 1995년에 20만원과 30만원의 자기부담금 요율산출시

<표 III-14>와 같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이 자기차량손해 계약의

65) 손해액분포의 모양에 따라 자기부담금액에 따른 손해율경감율과 보험료할인율 추

이는 다르게 되나, 자기부담금제는 일반적으로 소손해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을 대상

으로하기 때문에 손해율경감율과 보험료할인율은 그림과 같은 추이를 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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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부담금별 손해액분포가 동일하다는 가

정하에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의 손해실적을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산출에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판단하였다.

<표 III-14> 자기부담금별 자기차량손해의 계약건수 및 구성비(CY'94)

(단위 : 천건, % ).
보험종목

자기부담금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5만원 2,580 96.7 938 96.8 15 82.5

10만원 87 3.3 31 3.2 3 17.5

합 계 2,667 100.0 969 100.0 18 100.0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일부 변경신고서』, 1995, 197쪽.

이 판단에 근거하여 자기부담금 5만원의 기본요율과 자기부담금별 상대위험

도를 이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이 추정되었다. 즉,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에 따라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게 되는 보험금 규모를 추정

하고, 이를 식(3-3)과 같이 최저 자기부담금인 5만원을 적용하는 경우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규모에 대한 상대적 지수를 추정하여 적용요율이 산정

되었다.66)

DR i =
PL i

PL 5만원
DR 5만원 (3-3)

∵ DR i : 자기부담금 i를 설정한 경우의 보험요율

PL i : 자기부담금 i를 설정한 경우의 지급보험금

DR 5만원 :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경우의 보험요율

PL 5만원 :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경우의 지급보험금

i :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66)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기초서류 일부 변경신고서』, 1995.7, 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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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主要國의 運用現況

가 . 美國

미국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는 담보위험에 따라 자기차량

의 충돌위험 (전복위험포함)만을 담보하는 衝突擔保 (collision coverage)와 충

돌위험외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包括擔保 (comprehensive coverage)로 상품

이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자기차량손해의 충돌담보와 포괄담보에서 지역, 보상

한도액, 차량등급, 차령, 자기부담금 등의 요율요소에 의하여 보험료가 차등적

용되고 있다.

<표 III-15> 뉴욕주의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지수67)

자기부담금 지수1(포괄위험) 지수2(충돌위험)

$50 1.45 -

$100 1.15 1.10

$200 1.00 1.00

$250 0.95 0.98

$500 0.75 0.85

$1,000 0.60 0.68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은 주별로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이중 뉴욕주

와 오클라호마주에서 ISO가 1997년에 권고한 자기부담금의 종류와 손해원가지

67) ISO, "NEW YORK PERSONAL AUT O INSURANCE LOSS COST LEVEL REVISION

EXECUTIVE SUMMARY", ISO CIRCULAR, PP - 97- BRLA1, 1997.7.23, pA- 6 : 동자료

는 ISO CIRCULAR(LI- PA - 97- 261)의 별첨자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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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살펴보면 뉴욕주의 경우 충돌담보에서 $100, $150, $200, $250, $500,

$1,000 등 6종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포괄위험담보는 소손해의 발생가

능성이 충돌위험담보보다 높기 때문에 충돌위험에서 운용하고 있는 6종의 자기

부담금에 $50을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자기부담금별 損害原價(Loss Cost)를 산정하고, 기준이 되는 자기부

담금 수준(예, $200)의 손해원가에 대한 相對指數를 활용하여 적용요율을 산정

하고 있다.(<표 III-15>참조)

오클라호마주는 뉴욕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두가지 사항에서 뉴욕주와 운용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오클라호마주

는 뉴욕주와 달리 無控除方式(fu ll coverage)을 포함한 자기부담금제를 운영한

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損害原價를 산정하는 基準集團을 자기부담금 $100을 설

정한 집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III-16> 참조)

<표 III-16> 오클라호마주의 담보위험별 자기부담금68)

자기부담금 지수1(포괄위험) 지수2(충돌위험)

$0 1.14 -

$50 1.07 -

$100 1.00 1.05

$200 0.91 1.00

$250 0.87 0.98

$500 0.73 0.89

$1,000 0.58 0.74

68) IS O, "PERS ONAL AUT O ADVIS ORY PROSP ECT IVE LOS S COST REVISION

: ST A T E OF OKLAH OMA ", F ILING NUMBER : 97- 4015P , 1997, p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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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제, 기준집단 등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기부담금의 운용상 변화

양상은 두 개주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상기 ISO자료에 의하면 최

근에 두 개주 모두에서 자기부담금 운용의 중심이 높은 자기부담금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욕주의 경우 90년대 중반까지 소비자

들이 충돌위험과 포괄위험에서 기준금액의 $200이었으나 자기부담금 $500로 선

택계층의 손해액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주에서도 충돌위험의

자기부담금은 $250에서 $500로, 포괄위험의 자기부담금은 $100에서 $250로 높

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69) 이러한 추세는 보험료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소

비자의 의도와 손해자료의 관리업무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험자의

의도가 부합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 . 유럽

프랑스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담보하는 기본위험에

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위험을 추가하는 담보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자기차량손

해의 기본담보에 있어서는 화재 및 천재지변 담보, 도난담보, 유리파손 담보,

자연재해담보, 충돌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담보위험중 화재, 도난, 충돌사고에 대하여는 차량등급별 最

低自己負擔金과 最高自己負擔金의 범위내에서 총 손해액의 20%가 自己負擔金

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화재, 도난인 경우에는 일정의 할증보험료를 지불함

69) 이는 주)66의 참고자료상의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 수준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오클라호마 F arm er Union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

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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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표 III-17> 프랑스의 차량등급별 최저·최고 자기부담금70)

(단위 : F)

등급 최저액 최고액 등급 최저액 최고액

Y-Z 560 1,120 E 2,460 3,460

A 660 1,510 F 2,460 4,310

B 1,000 2,000 G 3,680 5,180

C 1,290 2,630 H 3,680 6,080

D 1,840 2,900 J 4,900 6,960

獨逸의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담보위험의 특성에

따라 차량일부보험(p artial own damage insurance)과 차량전부보험(total own

damage insurance)으로 상품을 구분하고 있다. 車輛一部保險의 경우는 화재, 폭

발, 도난(절도), 폭풍, 홍수 등의 일부사고에 한하여 담보하고 있으며, 車輛全部

保險은 차량일부보험에서 담보하지 않는 사고 즉, 충돌사고 등을 추가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상품별 담보위험을 볼 때 차량일부보험은 미국의 포괄

위험과 유사하고, 차량전부보험은 미국의 포괄위험과 충돌위험을 동시에 담보

하는 상품으로 우리나라의 자기차량손해와 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위험의 특성에 따라 상품을 달리하고는 있지만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유사한 형태로 운용하고 있다. 차량일부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이 운용되고 있

는 현황(<표 III-18>)을 보면 자가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미설정, DM 300, DM

70)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o.42, 1995, 109쪽 :

프랑스의 자기부담금 운용현황은 APASD에서 기본적으로 분류한 위험요소를 기초로

하고 UAP보험회사의 요율서를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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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DM 1,500 등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화물자동차·택시·버스·특

수차의 경우에는 미설정, DM 300, DM 1,500 등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

고, 이륜차의 경우에는 미설정, DM 300 등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를 보면 독일에서는 무공제방식을 포함하여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차종별로 자기부담금 수준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8> 독일 차량일부보험의 차종별 자기부담금

(단위 : DM )

차 종 자 기 부 담 금

자가용 승용차 미설정 / 300 / 650 / 1,500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특수차

미설정 / 300 / 1,500

이 륜 차 미설정 / 300

주) 차량일부보험 : 화재, 폭발, 도난 등 일부 사고유형에 한하여 담보

차량전부보험의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차량일부보험의 운영상 특징을 유지

하고 있으나 자기부담금의 종류와 무공제방식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다소 상이

하다. 차량전부보험은 차량일부보험보다 자가용승용차는 DM 1,000을, 화물자동

차·택시·버스·특수차는 DM 650, DM 1,000, DM 2,000 등을, 그리고 이륜차

는 DM 650, DM 1,000 등을 추가한 다양한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71) 또한 차량전부보험의 무공제방식은 차량일부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미

71)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 o.42, 180쪽 :

차량전부보험에서 DM 300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했을 때 이에 대한 적용

은 유리창 파손 및 누전에 의한 전손손해 등 차량일부보험의 특정담보위험에 대해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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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경우에 한하여 차량전부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표 III-19> 독일 차량전부보험의 차종별 자기부담금

(단위 : DM )

차 종 자 기 부 담 금

자가용 승용차 미설정 / 300 / 650 / 1,000 / 1,500
화물 자동차

택시, 버스, 특수차
미설정 / 300 / 650/ 1,000 / 1,500 / 2,000

이륜차 미설정 / 300 / 650 / 1,000
주) 차량전부보험 : 차량일부보험에 충돌사고를 추가적으로 담보

英國의 경우 자기부담금은 회사별, 상품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다. 이를

Comm ercial Union사의 상품(Du al Motor, Bonu s Motor, Key Motor, Bu siness

Motor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綜合擔保에서 담보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

입시 소비자들은 상품에서 기본적으로 自己負擔金(excess)을 설정하고, 이에 덧

불여 自發的 自己負擔金(voluntary excess)을 선택할 수 있다.

<표 III-20> 영국의 상품별 자기부담금72)

(단위 : ￡)

상 품 자기부담금 자발적 자기부담금

Dual Driver 50 50

Bonus Motor 50 50, 100, 200

Key Motor 50 50

Bu siness Motor 100 100

72)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o.42, 1995,

316- 330쪽 : 영국의 자기부담금 운용현황은 Comm ercial Umion사를 기준하였고,

Sphere Drah er사와 Lon don Edinburgh사의 운용현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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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用自動車保險인 Dual Motor, Key Motor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50를 자

기부담금으로 설정하고, 이 자기부담금에 ￡50를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

할 수 있다. Bonus Motor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하게 되는 자기부담금에

￡50/ ￡100/ ￡200을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용과 사업용

을 혼합한 Bu siness Motor에서는 ￡100를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고,

이 자기부담금에 ￡100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73)

다 . 日本

일본의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임의보험은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SAP, Sp ecial

Autom obile Policy), 자동차종합보험(PAP, Package Autom obile Policy), 일반자

동차보험(BAP, Basic Automobile Policy) 등이 있다. 이러한 임의보험 중에서

自動車綜合保險과 一般自動車保險은 자기부담금제를 對物賠償과 自己車輛損害

에서 운용하고 있고, 自家用自動車保險은 자기부담금제를 自己車輛損害에서 운

용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일반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기부담금

제를 살펴보면 <표 II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가용자동차

는 無控除方式과 控除方式(자기부담금 3만엔)이 운영되고, 영업용자동차는 3만

73) UV사의 경우 사고자의 연령 및 운전경력에 따라 계약시 자기부담금과는 별도로

사고시 아래와 같이 면책금액을 설정하고 있다.

사고운전자 구분 면책금액

21세미만 ￡250
21-24세 ￡150
25세이상으로 가면허 또는 취득후 12개월 미만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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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과 5만엔의 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다. 일반자동차보험은 무공제방식이

운용되지는 않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서는 운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에 10만엔

을 추가하여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표 III-21> 일본 대물배상의 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74)

보 험 종 목 자 기 부 담 금

자가용자동차종합보험 -

자동차종합보험
자가용자동차 미설정 / 3만￥

영업용자동차 3만￥ / 5만￥

일반자동차보험 3만￥ / 5만￥ / 10만￥

일본에서는 상기와 같은 대물배상위험에서의 자기부담금제 운용 외에 자기차

량손해에 대하여 유럽의 국가들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영

하고 있다. 자가용자동차의 경우는 <표 III-22>에서 보는 바와 같이「7∼16등

급」의 개별계약 또는 단체계약의 소비자는 5만엔, 10만엔, 15만엔 중에서 자기

차량손해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야 하고,「7∼16등급」에 속하지 않

는 개별계약의 소비자는 7만엔, 10만엔, 15만엔 중에서 자기차량손해의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가용보통·소형승용차의 자기부담금

의 경우 첫 번째 사고에 최저자기부담금이 적용되고, 두 번째 사고부터는 10만

엔의 自己負擔金을 적용하는 增額方式이 운용되고 있다.

자가용자동차이외의 차량에서는 용도 및 차종별로 자기부담금에 차등을 두고

있다. 원동기자동차의 경우 1만엔, 이륜자동차의 경우 5만엔, 영업용승용차의

74)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자동차보험론』, 제15판, 1994, 158- 159쪽 : 자동차보험요율

산정회,『자동차보험요율표 (본토)』, 1993, 53- 103쪽

- 61 -



경우 7만엔과 10만엔 등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표 III-22> 일본 차량보험의 보험종목별, 차종별 자기부담금75)

보험

종목
차 종

개 별 계 약
단 체 계 약

7∼16등급 기 타

SAP,

PAP,

BAP

자가용보통승용차,
자가용소형승용차

5만엔주 ),10만엔,
15만엔

7만엔, 10만엔,
15만엔

5만엔, 10만엔,
15만엔

자가용경사륜승용차,
자가용소형화물차,
자가용경사륜화물차

5만엔, 10만엔 7만엔, 10만엔 5만엔, 10만엔

PAP,

SAP

원동기자전차 1만엔
이륜자동차 5만엔
영업용보통화물차,
영업용소형화물차,
영업용승용차

기타

7만엔, 10만엔

주) 자가용 보통 및 소형승용차의 경우 개별계약체결시 최저자기부담금을 설정할 경
우 첫 번째 사고와 그후의 사고로 구분하여 자기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7등급∼16등급」의 개별계약은 5만원, 그리고 기
타는 7만원이다. 그리고 두번째 사고부터는 등급구분없이 개별계약의 최저자기부
담금은 증액된 10만원이다.

라 . 比較 및 示唆點

주요국의 경우 회사별로 운영형태가 다르고 구체적 운용내용 및 관련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불비하여 自己負擔金制의 運用形態를 중심으로 살펴보

게 되었다. 이를 自己負擔金의 種類와 운용상의 特徵으로 정리하면 <표 III-23>

과 같다. 미국과 유럽을 살펴보면 독일은 無控除方式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사한 형태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

75) 자동차보험요율산정회, 전게서, 114-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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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는 미국과는 달리 차량등급별로 자기부담금의 범위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

다. 일본의 자기부담금제는 미국과 유럽의 자기부담금과 비교할 때 대물배상의

자기부담금제, 용도별 차종별 자기부담금제, 사고횟수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증

액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24> 주요국의 자기부담금제 운용현황(차량보험)

구 분 미국주 ) 일본 프랑스 독일

일

부

손

해

단계 6단계
통일되어 있지

않음

통일되어 있지

않음
4단계

규모

및

특징

＄100
∼ 1,000

대물 : 0∼3만￥
차량 : 할인할증등
급별 상이

등급별 최저·

최고 상이

DM 0
∼1,500

전

부

손

해

단계 7단계
통일되어 있지

않음

통일되어 있지

않음
5단계

규모

및

특징

＄50
∼1,000

대물 : 0∼3만￥
차량 : 할인할증등
급별 상이

등급별 최저·

최고 상이

DM 0
∼1,500

주) 미국은 뉴욕주에 대한 ISO의 권고형태를 기준함.

이와 같은 각국의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상 특징은 우리나라의 자기부담금제도

의 운용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즉, 독일의 무공제방식, 일본의 용도별,

차종별 또는 사고회수별 차등적용,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자기차량별 자기부담

금액의 차등적용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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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自己負擔金制 運用上의 諸問題

1. 情報公示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정보를 보험상품의 구매시에 획득하게

되고, 보상청구여부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고 발생시에 얻게 된다. 自動車保險의

경우 對人賠償I은 義務的으로 加入하여야 하고, 자동차보험이 소비자의 경제생

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욕구는

다른 보험에 비하여 매우 강하여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認知度와 敏感度

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保險契約에 관한 情報와 保

險金 請求에 관한 情報는 대체로 소비자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자기부담금과 관련한 보험자의 정보공시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많아 소

비자들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들은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여부를 자동차보험의 담

보종목중에서 가장 나중에 판단하고 있고, 또한 자기부담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보험사고시에도 소비자들은 차기 할인할증율과 보상금의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割引割增率에 대하

여 높은 認識을 가지게 되는 반면, 自己負擔金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認

識을 지니게 된다. 이와 아울러 보험자는 소비자에게 단순히 자기부담금과 관

련하여서는 계약갱신시 대부분 기존에 체결한 내용을 안내하고, 가입자가 보험

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부담금의 종류와 운용상 특징을 알

려주고 있는 실정이다.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제공되고 있는 이와 같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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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로 인하여 단순히 보험료가 할인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인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피상적인 정보만을 소비자가 접하게 됨에 따라

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로는 소비자의 安全意識 고취와 소손해면책을 통한 事

業費 節減이라는 자기부담금제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사

고할인·사고할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인식으로 인하여 자기부담금제가 거

의 경시되고 있다.

자기부담금제와 할인할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차이외에 소비자가 사고시

에 획득하게 되는 情報의 不在도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취지 달성에 저해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할인할증제도하에서 소비자들은 보험자로부터 어떠한

사고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

다. 보상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청취한다고 하여도 동 정보는 보험료

부문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보상직원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고 보편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고의 발생과 보상금청구는 보험상품의 대표적 특성의 하나인 무형성이 유

형성으로 전환되는 시점임에도 소비자에게 보상금청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불만족하게 할 경우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나빠지고, 보험가입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사고처리에 급급한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처리방식을 즉시 거부하지는 못하겠지만 보험회사에 대한 잠재적인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소비자들의 정보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키

고, 보험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요인을 사전에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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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適用料率算出

保險者는 소손해사고로 지출하게 되는 손해사정관련 비용과 보험금규모를 비

교하여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한다. 그리고 보험

자가 지출하지 않게 되는 손해사정관련 비용과 보험금에 관한 정보의 가공을

통해 자기부담금별 保險料割引率을 결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지출하게

되는 주된 비용인 보상금과 부대비용인 사고처리비용의 규모중 부대비용의 비

중이 높은 소손해사고의 보험금 청구포기를 유도하여 상대적으로 손해심도가

높은 사고들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사고 및 보상처리가 가능하게 함으

로써 費用效率性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보험자는 소비자에게 소손해면책에 따

른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각 소비자에 알맞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계약시

설정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損害原價의 變化를 살펴볼 필요

가 있겠다. 이를 위해 손해액분포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76)하에 무공

제, 소멸성 자기부담금제(franchise deductible), 직접성 자기부담금제(straight

deductible) 등의 손해액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76) 실제로는 손해액분포의 정확한 분포를 이용하여 이를 표현하여야 하나, 현재 자료

의 한계로 인하여 분포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곤란하여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확률

분포의 형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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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1>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른 손해액 분포의 변화

<그림 IV-1>에서 분포1은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의 손해액분포

이며, 분포2는 消滅控除方式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의 손해액분포이

고, 분포3은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운용하고 있는 直接控除方式의 자기부담금을

운용하는 경우의 손해액분포라 하자. 이 중 분포3은 분포2를 자기부담금만큼

수평이동하면 동일한 분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손

해액분포의 변화를 분포1과 분포2의 비교만으로 손해원가의 변화양태를 살펴볼

수 있다.

消滅控除方式의 자기부담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손해액분포는 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값은 커지고 분산은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는 보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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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서 소비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험의 근본목적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만, 소손해사고에 대한 면책처리로 인하여 보험자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은 보험금이 청구된 제한적인 정보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동제도의 보완 및 수정시 누락된 소손해사고에 관한 정

보를 추정하여야 하는 면이 있다. 한편 요율산정자는 1995년과 1997년에 자기

부담금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추가하였을 때 최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을 산정하였다.

이때 自己車輛損害를 가입한 소비자의 90%이상이 最低自己負擔金을 설정하

고 있다는 사실과 소비자가 최저자기부담금이상의 손해사고시 반드시 보상금의

청구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소비자의 자기차량

사고에 관한 손해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적용요율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요율산정자가 최선이라고 판단되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여 자기부담금

별 적용요율을 산정한 것은 실제로 자기차량사고를 일으킨 소비자가 합리적이

라면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과 보상금청구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납부

하여야 하는 보험료 규모의 변화를 비교하여 보상금이 청구되고 있는 현실이

다소 무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표 IV-1>와 같은 자기차량손해담보와

관련한 손해실적자료가 할인할증율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적

지 않은 소손해사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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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Ⅴ-1> 개인용의 자기차량사고유형별 사고건수 및 구성비(FY'97)

지급보험금
분 손 전손 및 도난 합 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사고건수 구성비

10만원이하 2,739 1.34 206 0.83 2.945 1.28

10만원초과 20만원이하 9,635 4.70 770 3.11 10,405 4.53

20만원초과 30만원이하 14,025 6.85 1,279 5.17 15,304 6.67

30만원초과 40만원이하 16,966 8.28 1,667 6.74 18,633 8.12

40만원초과 50만원이하 18,065 8.82 1,867 7.55 19,932 8.68

50만원초과 60만원이하 14,866 7.26 1,582 6.40 16,448 7.17

60만원초과 70만원이하 13,413 6.55 1,419 5.74 14,832 6.46

70만원초과 80만원이하 12,488 6.10 1,445 5.84 13,933 6.07

80만원초과 90만원이하 11,216 5.48 1,252 5.06 12,468 5.43

90만원초과100만원이하 10,556 5.15 1,190 4.81 11,746 5.12

100만원초과 80,831 39.47 12,047 48.73 92,878 40.47

합 계 204,800 100.00 24,724 100.00 229,524 100.00

주) 자기부담금 5만원을 설정한 계약의 사고실적임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할인할증율을 고려한 소비자의 보험금청구

포기77)에 의한 실제의 損害額分布에 관한 정보의 歪曲으로 소손해의 발생빈도

를 과소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소손해사고의 보상금 청구포기로

인하여 손해액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그림 IV-2>을 통하여 쉽게 고찰할

수 있다.

77) 보험개발원,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 조사연구자료 No.42, 1995.10 : 할인

율을 유지하거나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높은 할인율로 얻을 수 있는 요율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은 자신의 사고에 대해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

우가 프랑스의 경우 현재 사고의 약3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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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보험금청구포기로 인한 손해액 분포

<그림 IV-2>를 보면 소손해사고에 대하여 소비자가 보상금의 청구를 포기하

는 것은 小損害의 발생빈도는 낮아지고 그 반대로 中·大 損害78)의 발생빈도는

높은 손해분포2로 손해액분포1이 전환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자기부담금별 損害額輕減率은 소손해 청구형태가 현재와 같이 동

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손해액분포2와 같이 변형된 손해액분포를 이

용하여 단순히 보험자의 收支均衡을 이루는 상태에서 추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부담금의 설정에 따른 적용요율의 산출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손해액분포가 자기부담금의 설정과 소비자의 보상금 청구포기로

인하여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알아보았다. 이외에 자동차보험에서는 <표 III-4>

와 <표 III-5>와 같이 보험종목별 자기부담금별로 적용요율을 차등을 두고는 있

지만 車種別로는 差等을 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은 보험요율산출의 기본원칙인 대수의 법칙을 고려하여

78) 소손해의 반대개념으로 중·대손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실제의미는 소손해이

상의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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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과 업무용·영업용으로만 구분하고 차종별로는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

산정에 동일한 상대도 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견하여서는 합리적인 적

용요율의 산정으로 보이나, 개인용과 달리 업무용 및 영업용은 운행상의 특징

에 따라 차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업무용의 경우 차종별로 손해액분포가 상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이 가능

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차종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는 주장

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IV-3> 업무용의 지급보험금 계층별 분손사고누적구성비(FY'97)79)

<그림 IV-3>과 같은 차종별 지급보험금 계층에 관한 실적을 살펴보면 分損事

故推移에 있어서 차종별로 큰 차이를 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79) FY '97년에 완전종결된 업무용의 자기차량사고중 분손사고의 누적건수구성비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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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업무용의 경우 자기부담금 5만원을 기준하였을 때 승용차는 143만원, 버

스는 123만원 그리고 화물차는 125만원의 損害原價를 FY'96년에 시현하였고,

업무용 전체의 손해원가 129만원과 비교할 때 승용차는 111%, 버스는 95% 그

리고 화물차는 97%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볼 때 차종별로 동일한 손해

액분포를 지니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80)(<표 IV-2> 참조)

<표 IV-2> 개인용·업무용의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FY'96)

(단위 : 만원)

보험종목 및 차종
자기부담금액

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개 인 용 130 140 145 189 131

업무용

승용차 143 147 172 234 144

버 스 123 131 155 162 124

화물차 125 134 118 250 127

소 계 129 137 147 227 131

계 130 140 145 199 131

주) 손해원가는 1사고당 평균분손손해액임.

이는 차종별로 손해액분포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차종별 손해실적이 완벽

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으나 차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계속적인 관

찰을 요한다 할 것이다.

80) 자기부담금별 손해원가의 추정은 F Y '97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현재

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보이나 자기부담금 50만원이 F Y '97년도에 도입되

었기 때문에 동수준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손해원가의 추정이 부정확할 소지가 있

어서 F Y '96년도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 72 -



3. 無事故割引·事故割增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보험가입경력의 소비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할인

할증제로는 사고경력(사고원인·내용) 및 손해실적에 따라 적용요율에 차등을

두는 無事故割引·事故割增制度, 사고정도에 따라 그룹별로 차등하여 자율적으

로 보험자가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特別割增制度, 가격자유화에 따라 시

행되고 있는 範圍料率制度를 들 수 있다.

이 중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에 의한 적용요율의 차등은 할인할증적용율(이

하 割引割增率 이라 칭함)의 수준을 말하는데, 일정대수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자에 적용되는 개별할인할증은 평가대상기간81)에 발생한 사고기록에 따라 산정

한 점수와 전계약의 할인할증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때 사고기록점수는 매

건별 사고의 내용 및 원인별로 산정한 점수를 합계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사고는 事故原因보다는 事故內容을 위주로 하여 사고기록

점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하여 배상책임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자

기차량사고로 인한 할인할증율의 변동은 대부분 사고내용 즉, 손해액규모에 의

해 결정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물적사고내용별 점수

사 고 내 용 점 수 (건당 )

5 0만 원 초 과 1.0점

5 0만 원 이 하 0.5점

81) 평가대상기간은 갱신계약의 전전계약 보험기간 만료일 3개월전부터 전계약의 보험

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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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物的事故82)에 대한 내용별 사고점수83)는

손해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당 1점씩 사고점수가 부과되고, 손해액

50만원이하인 경우에 건당 0.5점씩 사고점수가 부과된다. 그리고 평가대상기간

중에 0.5점 사고가 수회 발생한 경우는 이를 합산한 점수가 부과된다.(<표

IV-3> 참조)

이렇게 계상된 總事故記錄點數가 0.5점인 경우에는 전계약의 할인할증율이, 1

점이상인 경우에는 1점당 10%84)를 가산한 할인할증율이 이 후 사고가 없는 경

우에 한하여 향후 3년동안 적용된다. 그리고, 사고기록점수가 없는 경우 전계약

의 할인할증율별로 차등적으로 할인된 새로운 할인할증율을 갱신계약에 적용된

다. 예를 들면, 전계약의 적용율이「60%∼110%」인 경우 10%가 낮은「50%∼

100%」의 적용율이 계약시 모든 담보종목에 적용된다.85)

그러나, 갱신계약에 적용되는 割引割增率은 소비자의 保險金請求與否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소손해가 주류를 이루는 자기차량사고의 경우에는 더

욱 그러하다. 여기에서는 새로 출고한 아반떼1.5 (DOHC)를 출퇴근용으로 사용

하는 보험계약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물적사고의 청구여부에 따른 割引割增率의

變化와 保險料 偏差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은 차량관련요소, 인적관련요소, 담보종목 및 담보

내용, 특약가입내용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 IV-4>와 같

82) 물적사고란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를 말한다.
83) 청구포기 및 자기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기록점수의 계산에서 제

외된다.
84) 다만, 전계약의 할인할증율이 40%이면서 사고기록점수가 1점인 경우는 갱신계약의

할인할증율을 45%로 한다.
85) 자기차량사고뿐만 아니라 배상책임사고 및 자기신체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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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약내용을 가정하고자 한다. 또한 동계약조건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

의 담보기간에서 1건의 물적사고가 발생하고, 그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자 한다.

<표 IV-4> 사례1의 보험계약 내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 약 내 용

차량관련요소

차 종 아반떼1.5

용 도 출퇴근

배 기 량 1,495cc

차량가액(새차) 1,091만원

인적관련요소

가입자특성요율 100%

할 인 할 증 100%

특 별 할 증 0%

담보종목

대 인 배 상 II 무한

대 물 배 상 2천만원

자기신체상해 1억5천만원

무보험차상해 가입

자기차량손해 5만원

특약담보

가 족 한 정 한정

자 동 갱 신 자동갱신않음

연 령 한 정 26세한정

기타
특 별 요 율 해당없음

전 담 보 할 인 해당있음.

이 가정하에 할인할증율이 각각 70%, 80%, 90%, 100% 인 소비자가 全擔保를

가입하는 경우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등의 賠償責任危險만을 담보

하는 경우의 보험료를 산정하면 <표 IV-5>와 같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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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5> 할인할증율별 배상책임담보와 전담보 보험료

할인할증율 배상책임담보 전담보

100% 399,852 656,497

90% 359,867 590,847

80% 319,882 525,198

70% 279,896 459,548

60% 239,911 393,898

50% 199,926 328,249

40% 159,941 262,600

상기의 보험료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간에 5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초과의

물적사고가 1건만 발생하였다는 가정하에 보상금 청구여부에 따른 보험료 편차

를 비교하여 보자. 이 때 보험료 편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保險料 算定期間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최고할인율 40%까지 도달하는 시점까지를 비교

기간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0.5점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IV-4>

와 같이 3년동안 기존의 할인할증율이 적용된 후 최고할인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10%(p) 또는 5%(p)씩 할인할증율이 낮아진다. 1점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림 IV-5>와 같이 3년동안 기존의 할인할증율에 10%(p)를 부과한

할인할증율이 적용된후 0.5점 사고와 같이 최고할인율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

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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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 0.5점 사고의 발생시점에 따른 할인할증율 추이

<그림 IV-5> 1점 사고의 발생시점에 따른 할인할증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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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고할인율까지 도달되는 시점까지를 비교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비

교기간이 너무 장기간설정되고 중도의 차량교체 및 차량가액 감가 등과 같은

내용의 배제를 전제하여야 하는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험료가 할

인되지 않는 기간의 보험료 편차를 이용하여 보상금 청구가 유리한 손해액 규

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앞서 가정한 계약조건과 사고조건하에서 현재 할인평가

대상기간인 3년동안 소비자가 보험자에게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의 변동폭을 산

출하면 <표 IV-6>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IV-6> 물적사고시와 무사고시의 보험료 편차비교

(단위 : 천원)
담보

형태
적용율 50만원이하 50만원초과 보상금청구조건

전

담

보

100% 394 591 394이상 500미만
그리고 591이상

90% 394 591 394이상 500미만
그리고 591이상

80% 394 591 394이상 500미만
그리고 591이상

70% 361 558 361이상 500미만
그리고 558이상

60% 295 492 295이상

50% 164 361 164이상

40% 0 197 모든 손해

배상

책임

담보

100% 240 360 240이상

90% 240 360 240이상

80% 240 360 240이상

70% 220 340 220이상

60% 180 300 180이상

50% 100 220 100이상

40% 0 120 모든 손해

주) 사고기록의 평가유효기간(3년)의 총보험료변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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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에 의하면 사고발생당시에 100%의 할인할증율을 적용받고 있는 소

비자가 계속하여 全擔保하는 경우 무사고시의 보험료와 물적사고 1건의 보상금

청구로 납입하게 되는 향후 3년간의 保險料偏差는 보상금 규모가 50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394천원으로 추정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91천원으로

추정된다. 이 정보에 의하여 보상금이 394천원이상이고 500천원미만이거나 591

천원이상인 경우에 소비자들이 보험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86)

그리고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책임 등으로 한정한 賠償責任擔保를

계속하여 가입하고 전담보가입와 마찬가지로 적용율이 100%인 경우로 한정하

여 살펴보면 향후 3년간의 保險料偏差는 보상금 규모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240천원, 그리고 50만원 초과인 경우 360천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는 소비자가 240천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소비자들이 보험자

에게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배상책임담

보로 한정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 편차비교는 물적사고시 발생하는 자기

차량사고에 대하여 동담보를 가입하지 않아 자기 스스로 부담한 자기차량손해

가 고려되지 않은 것임으로 현실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비교내용이라 할 것이

다.

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보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사고기록점수에 의하여 추가로 납입하게 되는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보상금

의 청구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자기부담금에 우선하여 보상금 청구여부를 고

86) 보상금 수령시점과 보험료 납입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시점의 가치로

이를 환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여기서는 단순히 보상금청구가 유리한

보상금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예시를 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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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특히 소손해사고가 주류를 이루는 자기차량손해

의 경우 다른 담보종목보다도 할인할증율의 변화를 고려한 보상금의 청구포기

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의 이러한 경향은 <그림 IV-6>에서 보듯이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하

에서는 割引階層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 받는 계층이 많아지고, 이와는 대조

적으로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계층과 할증계층이 적어지는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87)

<그림 IV-6> 연도별 적용율 구성비 추이

이는 무사고시 과다한 할인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손

해에 대한 보상금청구를 포기하고 기존의 割引割增率의 變化推移를 유지하려는

87) 서영길·박중영·장동식,『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연구

조사자료 98- 2, 1998, 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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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다.88) 소비자의 이와 같은 선호는 보험자로 하여금 할증요율의 인상 또

는 새로운 料率差等要素의 도입을 초래하게 된다. 즉 요율산정자에게 사고위험

도에 대응되는 요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할인할증외에 보험가입경력, 연령 등의

사전적 요율차등요소 도입, 특정 사고양태에 대한 특별할증제 도입 등과 같은

방안을 도입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할인할증제도와 요율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소손해사고를 더욱

더 자가부담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특히 자신의 經濟力에 비추어 볼 때 保險

料 負擔을 크게 느끼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소비자계층보다 차기 할증 보험료

를 고려하여 소손해의 自家負擔을 選好하게 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일수록 전담보보다는 배상책임담보 위주의 가입을 선

호하게 된다. 즉, 현행 할인할증제도의 할증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는 자

기차량손해의 가입을 주저하게 되고, 가입하는 경우에도 保險料割增을 염려하

여 소액손해를 자가부담하게 된다. 이는 보험자가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을 통하

여 얻고자 하는 효과를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손해사고의 보험금 청구포기를 소비자로부터 유도함으로써 損害額

및 事業費 節減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보험료 할인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환

원시켜주는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88) 소비자의 보상금청구포기로 인한 할인계층의 양산은 요율산정자로 하여금 보험자

로 하여금 요율체계의 고도화 추구를 유인하게 된다. 즉, 대부분이 무사고자로 구

성된 할인계층의 계약자 비중이 두터워지고 이들 계층의 평균할인할증 적용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총할인보험료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비중의 할증계

층에 부과되는 할증보험료로 상쇄하기 어려워 요율산정자는 다른 여러 가지 수단

을 강구하여 이를 상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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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기차량손해의 自己負擔金制를 효율적으로 運用하기 위해서는 동일

한 사고로 연유되어 소비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할인할증제도 및

자기부담금제를 보완하여 소비자가 보험금의 청구포기여부에 앞서 자기부담금

의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全擔保割引

전담보할인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담보하는 완전보험

형태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구매할 때 總保險料의 5%를 할인해 주는 제

도이다. 이는 자동차보험관련 상품이 담보위험별로 個別證券化되어 있었고, 契

約 또는 責任開始 時點에 있어서도 담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었던 시대적 특성

에 기인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전담보할인제의 도입 당시에는 자동차보험상품이 責任保險商品과 任意保險商

品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임의보험상품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손해와

대물배상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및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상품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또한 담보위험별로 소비자들이 加入時點도 달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의 운용으로 보험자는 증권발급과 관련한 사업비

를 이중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험자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사업비를 절감할 필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보험자는 商品單一化

로 증권발행비, 영업비 등의 事業費가 節減됨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를 환원시

켜줌과 동시에 完全保險加入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 전담보할인제를 도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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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그러나 계약인수와 관련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

는 시각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전담보할인제는 도입 당시에는 타당

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동 제도를 도입하게 된 원인들이 해소된 지금에 있어서

도 동제도가 유효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담보위험별

로 별도의 개별증권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증권으로 발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증권발행과 관련한 사업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고, 단지 전담보 유인

을 통하여 수입보험료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만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담보할인(5%)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은 현 시점에는 찾

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일위험을 담보하는 소비자간에 단지 擔保形態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간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衡平性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담보형태에 따라 전담보 소비자와 기타 소비자간에 있어서 보험료에 차

이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험자가 담보위험별로 요율을 산정 및 조정하는

경우 동일위험집단에 대한 保險料의 均質性(stability)을 위하여 전담보할인율의

적용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事業費配分基準과 商品構成體系上의

限界로 인해 자동차보험의 요율조정시 이의 반영이 어려운 현실적 장벽을 보험

자는 지니고 있어 기본보험료 조정시 동 부분이 감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담보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간의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저해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림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담보 소비자가 할인 혜택받은 보험료의

일부분을 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비자가 보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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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보험료조정시 전담보할인제가 고려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89)

<그림 IV-7> 전담보할인에 의한 평균보험료의 변화

전담보할인

부분담보계약자 보험료 (B)

납 입 보 험 료 + 전담보계약자 ===> 평균보험료

(A ) 납입보험료 (D)

(C )

주) 1. A = B + C

2. D = (A+C) / 2

<표 IV-4>의 사례와 같은 계약조건하에서 전담보할인으로 약 90%90)수준의

自己車輛 保險料를 납입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 부담감에 의하여 가입을 주저

하는 소비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전담보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담보 가입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은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經濟的 助力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위험회피도와 경제적 여건 및 사고처리서비스를 원하는 정도에

89) 2000년부터 보험요율산출기관의 표준요율산정방식이 순보험료체계로 전환됨에 따

라 산출기관의 표준요율상에는 동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나 부가보험료가

포함된 각 회사의 영업보험료상에는 계속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90) <표 IV - 4>의 사례에서 모든 담보종목에서의 전담보할인보험료는 25,347원이고, 전

담보할인전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227,304원이다. (1- (25,347/ 227,30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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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양이 달라지는데, 전담보 가입으로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함에 있어 순수하게 자신

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기부담금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지니게 된다.

그 결과 소비자 자신의 위험선호도 등에 따른 자기부담금 수준보다 저수준의

자기부담금 선택이 전담보할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保險募集組織 등에게 사고시

할증관계에 의해 획일적으로 저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 있

다.

5. 其他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있어서 最低自己負擔金이 1986년에 5만원으로

조정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貨幣價値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97년에 26,643원91)의 화폐가치로 1986년도의 약 53.3%92) 수준에 불과하다. 그

리고 1가구당 국민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986년도에 최저자기부담금 5

만원은 1가구당 국민가처분소득의 0.606%93)를 차지하였으나, 1997년에는 1986년보

다 약0.419%(p) 떨어진 0.187%를 차지하였다.(<표 IV-7> 참조)

91) 최저자기부담금액 × 1986년도 물가지수 / 1997년도 물가지수

= 50,000 × 0.584 / 1.096 ≒ 26,643
92) 1997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58.4/ 109.6≒ 53.3% )
93) 최저자기부담금액 / 1986년도 1인당 국민가처분소득 = 5만원 / 825만원 ≒ 0.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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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7> 소비자물가지수, 1인당 국민가처분소득, 화폐가치(1970-1997)

연도
소비자물가지수

1 )

총가구수

(천가구)

1가구당국민
가처분소득3 )

(만원)

화폐가치
4 )

(원)
증가율

2)

1970 9.0 12.6%5 ) 5,576 47 111,111

1975 18.2 15.1% 6,648 143 54,945

1980 40.4 17.3% 7,969 435 24,753

1981 49.0 21.3% 8,7616 ) 490 20,408

1985 56.8 7.1% 9,571 753 17,606

1986 58.4 2.8% 10,252 825 17,123

1990 74.0 5.4% 11,355 1,412 13,514

1995 100.0 6.2% 12,958 2,418 10,000

1997 109.6 4.7% 13,9377) 2,673 9,124
자료 : 통계청,『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1998, 85-155쪽

주 : 1. 소비자물가지수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함.
2. 증가율은 5년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하평균함.
3. 1가구당 국민가처분소득 = 국민가처분소득(만원) / 총가구수
4. 화폐가치는 1995년도의 10,000원을 기준함
5. 1970년대의 물가지수는 4년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하평균함.
6. 1981년과 1986년의 총가구수는 연앙추계인구와 평균가구원수의 단순변화추이

(연 0.08명의 가구원수 감소)를 이용하여 추정함.
7. 1997년의 연앙추계인구와 1995년의 평균가구원수(3.3명/가구)를 이용하여 추
정함.

최저자기부담금에 대한 貨幣價値 및 1가구당 國民可處分所得 比重의 下落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비자의 經濟的인 負擔感이 縮小되어 사고처리와 관련

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동 제도의 運用效果가 弱化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으로 증액될 당시는 소비자의 안

전 및 사고예방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자기부담금이 결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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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所得向上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감이 강화되고, 또한 자기차량사고

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손해사정비가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 등으로 조정

당시의 기본정보와 괴리가 발생됨에 따라 보험자의 업무효율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더구나 최저자기부담금을 설정한 계약이 자기차량손해의 전체계약중에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의 현행 최저자기부담금은 동제도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험자가 사고처리비용의 일정부분을 소비자에

게 전가시키는 역할만을 수행할 수도 있다.

<표 IV-8> 주요국의 최저자기부담금 운용현황

국 가
외국환기준

(A)
환 율주 )

(B)
내국환기준(원)

(C=A×B)

미 국 $ 50/ 100 1,170.00 58,500 / 117,000

독 일 DM 300 692.01 207,603

프랑스 F 560 206.33 115,545

일 본 ￥ 50,000 1,045.58 522,790
주) 환율은 1999년 1월 13일의 매매기준율임. (서울경제신문 1999년

1월 14일자 참조 )

한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표 IV-8>과 같이 최저자기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각국의 물가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비교하는 것

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내국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운용하고 있는

최저자기부담금 5만원에 대하여 독일은 4배, 프랑스는 2배 그리고 일본은 10배

를 최저자기부담금으로 운용하고 있다.94) 미국은 국내의 최저자기부담금 수준

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나 $50외의 자기부담금(뉴욕주의 경우 $100)을 중심으로

94) 무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최저자기부담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기부담금을 설정하는 경우의 최저수준 금액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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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보편적으로 인식되어지

는 최저자기부담금은 국내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자기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최저자기부담금의 경제가치 하락과 주요국의 최저자기부담

금의 운용측면에서 보면 현재 사용중인 최저자기부담금 수준이 現實性이 不足

할 경우 자기부담금제의 본래 運用趣旨를 半減시킬수 있고, 더나아가 자기차량

사고로 지출하게 되는 費用을 소비자가 일부 補助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제가 단순히 보험자의 사고처리비용을 소비자가 보조하고

있다는 인식을 불식함과 동시에 자기부담금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사업비 실적분석을 통한 최저자기부담금 개선여부를 점

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성 부족 및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필요 등의 사유

로 추가 도입되었던 50만원 등 4종류의 자기부담금이 있음에도 앞서 언급한 전

담보할인제 등의 영향으로 현재 가입자의 90%이상이 5만원의 최저자기부담금

을 선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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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自己負擔金制 活性化方向

1. 情報公示 强化

자신의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라면 순보험료와 부가비용이 포함

된 보험상품가격을 보험자가 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험의 일부를 보유하

고 자기부담금 등이 설정된 보험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

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보험자에게 전가할 위험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危險選好度를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시킬 수 있

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과

보험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보험자에게 전가할 위험의 양을 결정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購買傾向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는 다른 담보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를 기피하는 소비자들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경우는 보험자의 모집조직 등에

서 제공한 정보와 자기차량사고의 처리시 획득한 경험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자

기부담금을 설정하게 된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이 두가지 정보에 의존하여 자

기부담금을 설정하는 상황에서 보험자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

지 않다면 자기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따라서 보험자

는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 또는 사고발생시에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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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自動車保險의 募集體制에서 보험자는 계약체결시 자동차보험의 기본적

인 계약내용만을 안내하고, 특히 자기부담금에 있어서는 自己負擔金의 種類와

特性만을 안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은 자기부담금제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자가 自己負擔金制의 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인 상품안내외에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을 통하여 획득

하고자 하였던 소비자의 合理的인 意思決定의 유도와 人的·物的 資源의 效率

的 活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보험자로부

터 자기부담금별 적용요율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받아서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것을 지양하게 될 것이다. 즉, 소비자들에게 자기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자기부담금의 설정 및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

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십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 정보는 자기차량손해의

자가부담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에게도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시 소비자에게 요율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自己負

擔金의 種類 및 效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모

집인들에게 동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계약조

건하에서 합리적인 자기부담금 수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

제의 활성화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집조직이 자기부담금별로 보

험료의 절감효과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도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基準料率(예, 무공제 또는 최저자기부담

금인 경우의 적용요율)을 중심으로 자기부담금별 할인율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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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料率體系 補完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는 料率

體系側面에서는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로, 商品側面에서는 전담보할인제로 인

하여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割引割增制度의 경우는 증권별

평가인 관계로 모든 담보종목에 적용되는 반면에 자기부담금제의 경우는 자기

차량손해에만 적용된다. 적용되는 擔保種目의 差異는 소비자로 하여금 자기차

량사고의 처리시 모든 위험에 적용되는 할인할증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후에 자기부담금을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와 자기부담금제의 상충요소를 완화하는데 많은 노력

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보험자는 자기차량사고시 할인할증제로 인한 소비자의 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경향을 다소 약화시킴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 수준

을 자신의 위험선호도 등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서 자기부담금제를

양성화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어 자기부담금제와 할인할증제가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기부담금 운용체계도 소비

자의 기호와 위험선호도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자기부담금의 선택이 가능하도

록 체계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가 . 自己負擔金 運用體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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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己負擔金은 도입 당시의 물가, 소득, 손해사정비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에게

는 큰 경제적 부담이 없으면서도 事故豫防認識을 제고할 수 있고, 보험자에게

는 소손해사고의 처리에 소요되는 人的·物的 資源에 대한 經濟的 負擔에서 벗

어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한 소

비자 및 보험자의 인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여건들이 변

화되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지속적으로 자기부담금 수준에 대한

檢證의 필요성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고정금액

형태로 수준의 변경 없이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에 물가, 소득, 사업비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

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자가 확정금액형태로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보험자가 운용취지에 부합되게 자기부담금제가 운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검

증을 실시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特性을

考察함과 동시에 消費者의 자기부담금에 대한 認識을 把握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자는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自己負擔金, 특히 최저자기부담금의 수

준에 대한 適正性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를 운용하고

자 하는 危險의 特性을 분석함과 동시에 事業費實積과 事故實積을 분석하고,

消費者들이 느끼는 經濟的 負擔感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자신의 危險選好度, 財政狀態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선택

결정하게 되는데 보험계약마다 위험선호도와 재정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부

담금 수준은 동일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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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금 수준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소손해사고의 사업비 분석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기부담금 수준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事業費配分

基準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동수준에 대한 검증 및 분석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주요국의 자기부담금 운용 현황도

엄격한 사업비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수

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식이 용이한 해당국가의 貨幣區分單位를 적용하고 있

는 것으로 여겨진다.(<표 IV-8> 참조)

현행 자기부담금제의 最低自己負擔金은 과거 담보위험별로 할인할증율이 산

정되었던 체계에서 도입된 것이나 1989년에 증권별 할인할증체계로 전환되어

보험료에 대한 할인·할증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담보별 할인할증체계를

운용할 때보다 소비자들이 소액손해를 自家負擔하는 傾向이 더 강해졌다.

따라서 증권별 할인할증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할인할증제가 소액손해사

고에 대한 소비자의 자가부담에 대한 유인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自己負

擔金制의 活性化는 단순히 자기부담금 수준의 검토 및 개선보다는 소비자가 자

신의 실정 또는 기호에 따라 자기부담금 또는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는 방식으

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가 더 시급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 자신의 위험선호

도와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기부담금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선택폭

을 확대하는 방식이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획일적인 확정금액방식에서 최저자기부담금에 소비자의 자유의사

에 따라 自己負擔金을 追加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사

무처리가 번잡하고 쉽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이 지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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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團體加入者에 대하여는 사고시 발생손해액에 일정

수준의 自己負擔比率을 설정하는 방식을 현행 자기부담금체계에 추가하는 형태

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현행 자기차

량손해의 사고로 인한 보상금청구시 차기 적용율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기차량사고를 무조건 보험사에 전부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험회피도가 강한 가입자의 完全保險 需要에 부응하여 자기부담금을

설정하지 않는 無控除方式의 도입하거나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예, 30만원이

상)의 경우에는 消滅性 自己負擔金制를 채용하여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소멸성 자

기부담금제로 전환하는 경우 지급보험금은 약 0.30% 증가하게 된다.

<표 V-1> 소멸성 자기부담금제로 전환시 손해액 증가효과(개인용 : FY'97)

(단위 : 건, 백만원)

자기부담금액

(A)
분손사고건수

(B)
분손지급보험금

(C)
보험금증가

(D=A×B/ 106)

증가율

(E=D/ C.주 )×100)

5만원 204,800 245,716 10,240 3.92%

10만원 7,611 9,950 761 0.29%

20만원 623 964 125 0.05%

30만원 2,592 4,768 778 0.30%

계 215,626 261,398 11,904 4.55%

주) C . =
30만원

i = 5만원
C i = 261,398

料率體系側面에서의 자기부담금제 활성화에는 향후 보다 세분화된 사고실적

의 집적·분석을 통한 料率變數別 자기부담금제의 差等化를 제시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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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우선적으로 지급보험금액의 계층별 분포에 대한 지속적 관찰을 통하여

보험종목별 또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등의 차종구분에 따라 손해액분포의 차

이가 현저히 발생되는 경우 保險種目·車種別로 최저자기부담금을 差等化시키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사고위험도에 의해 保險加入經歷에 따라 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음으

로 경력별로 최저자기부담금을 차등화 방안, 할인할증제에 따른 割引階層과 割

增階層의 최저자기부담금을 차등화 방안,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일정금액수준

인 가입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중 최초사고와 2회 이상사고의 자기부담금을 단

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운전자 年齡限定特約別 최

저자기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사고위험도가 높은 저연령운전자 사고의 경우

에는 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외에 별도로 자기부담금을 운용하는 것도 자기

부담금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2>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 방안

최저자기부담금 차등적용 방안 자기부담금의 변형 방안

-보험종목·차종별 자기부담금 차등

-보험가입경력별 최저자기부담금 차등

-할인·할증계층의 최저자기부담금 차등

-운전자 연령별 최저자기부담금 차등

-보험가입금액·사고횟수별 자기부담금의

단계적 적용

-단체가입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비율설정

-고위험계층은 사고시 별도 자기부담금 적용

한편, 對物賠償擔保에도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할인할증체계에 있어 물적손해는 대물배상사고 및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이들 손해액을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운용하고

있으므로 소손해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제 운영취지는 대물배상에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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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다. 대물배상담보에 자기부담금을 운용하는 경우 현행 交通事故處

理特例法의 特例適用對象保險95)이 종국적으로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

무명의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으로

하고 있어 자기부담금을 설정한 대물배상계약의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물배상사고에 있어 손해액 규모가 적을 경우 당사자간의 처리에

의해 자기부담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道路交通法96)

도 운행중인 차량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

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에의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물적

사괴 當事者間 自律處理의 기본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물배상담보에

자기부담금제 운영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배제사고로 적용하는 것은 법

적용상 형평성이 결여된 무리한 적용이라 할 것이다. 다만 대물배상담보의 자

기부담금은 배상책임의 담보성격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기차량손해

와 달리 높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은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95) 교통신문사,『최신 자동차법전 : 자동차관련법규집』, 1998, 3- 369쪽 :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5조·제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2조 또는 화물자동

차운수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 또는 해

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급 지급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96) 교통신문사, 전게서, 3- 14쪽 :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

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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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아울러, 할증할증제에서와 같이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를 합산한 자기부담

금제의 운영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각 담보별로 기본보험료가 구분되어 산출·

적용되고 있어 양담보를 합산하여 자기부담금을 운영할 경우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손해담보의 공제금액별 적용요율 산출·조정이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곤

란하다 할 것이다. 즉, 이는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기본보험료를 합산

한 단일 기본보험료를 제시하는 체계하에서는 고려될 수도 있겠으나 자기차량

손해의 경우 차량가액에 따라 기본보험료가 결정되므로 양담보의 기본보험료

통합은 불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를 부보하지 않는 가입자도 상당수준임을 고

려할 때 이의 채용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나 . 無事故割引·事故割增體系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차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우선적으

로 할인할증율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自己負擔金制를 活性化시키기

위해서는 割引割增體系의 改善이 필요하다. 즉, 현행 할인할증제하에서 발생하

게 되는 소비자의 割引熱望現象(bonu s-hunger phenom enon)97) 특히, 자기차량

사고를 포함한 물적사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현상은 자기차량사고시 소

비자 자신이 손해액의 일부만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사고할증으로 인한 할증

97) 보험개발원,『세계 주요국의 자동차보험 : 유럽편』, 조사연구자료, N o.42, 130쪽 :

할인열망현상이란 보험계약자들이 장래의 보험료증가를 피하기 위해 소액사고를

본인 스스로 부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이 불

공정하다는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고의 약 30%정도로 추정된다

는 보고가 있다.

- 97 -



보험료가 장기간 납부되는 경우 심화되게 되고, 소비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차

량손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할인할증율

의 산정에 있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할인할증율의 評價對象에서 자기차량사고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

안이다. 이 방안은 자기차량사고의 발생시 할인할증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소비

자가 단순히 보험계약시 설정한 자기부담금만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는

자기부담금제와 할인할증제의 상충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할증계층의 축소로 인하여 보험료의 인상조정 또는 할인할증체계의 개

편이 필요한 단점과 아울러 최저자기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한 바, 소비자별로 최저자기부담금의 적정수준이 상이하여 최적 자기부담

금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두 번째로는 자기차량사고의 物的事故點數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물적사고의 사고기록점수 0.5점을 0점으로, 1점

을 0.5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98) 이와 같은 방안은 첫 번째

방안의 최저자기부담금 설정에 대한 보험자의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극복함과

동시에 할인할증제와 상충되는 요소를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고기록점수를 결정금액 50만원이 적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다소간의 보험료 인상요인을 지니게 되는 단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자기차량사고의 물적사고점수를 산정하는 基準金額을 변경하는

98) 독일은 차량일부보험에서 할인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이 부분적일 경우 할증율의 50%만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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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두 번째 방안을 변형시킨 것으로 물적사고

점수의 결정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 후에 이 금액을 토대로 하여 사고기록점

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현 기준인 50만원을 상향조정(예, 100만원)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 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할인

할증제와 자기부담금제에 대하여 어떠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 가에 따라 두

제도의 운용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탐구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서는 단순

히 이와 같은 방안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차

후에 할인할증제와 자기부담금제의 관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만을

제기하고자 한다. 다만, 자기부담금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에

대하여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요율체계하에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는 割引階層은 자기차량의

단독사고시 이를 보험자에 청구하여 보험처리하여도 次期 割增保險料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된다.99) 이에 따라 현 요율체계에서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

는 할인계층100)은 보험처리에 따른 추가보험료에 경제적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유로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을 최저수준으로

결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다른 할인할증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99) <표 IV - 4> 참조
100) <보험종목별 평균 적용율 : F Y '97>

보험종목 할인계층 할증계층

개인용 75.2 % 6.0%
업무용 71.1% 4.5 %
영업용 67.6% 9.8 %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통계자료집I(FY 97)』,1998, 266-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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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표 V-3> 참조)

<표 V-3> 할인할증율별 최저 자기부담금 가입율(FY'97)

할인할증율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전체

40% 94.9% 96.0% 96.8% 95.1%

50% 94.9% 95.5% 94.6% 94.9%

60% 94.7% 94.1% 77.3% 94.5%

70% 94.1% 93.9% 94.1% 94.0%

80% 93.5% 93.1% 83.4% 93.4%

90% 93.9% 93.1% 61.2% 93.6%

100% 93.6% 92.7% 71.2% 93.2%

110% 93.2% 92.9% 68.8% 93.1%

120% 93.1% 92.7% 89.8% 93.0%

130% 92.6% 92.3% 56.3% 92.4%

140% 92.2% 90.9% 98.4% 92.0%

150% 91.9% 92.5% 85.7% 92.0%

160% 91.2% 89.9% 100.0% 91.1%

170% 92.0% 89.4% 75.0% 91.4%

180% 93.5% 84.2% 0.9% 69.9%

190% 92.1% 90.0% 100.0% 91.7%

200% 88.3% 90.9% 83.3% 88.8%

.

자기부담금을 결정하는 소비자의 경향과 대다수의 소비자가 할인계층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기차량의 單獨事故에서 발생한 소손해사고는 할인할증율의

평가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방향

이 자기부담금의 당초 運用趣旨에 附合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량단독사

고중에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건수가 24,879건으로 22.4%를 차지하고 있고, 차

량단독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수준은 기존 自己車輛經過保險料의 약 0.45%101)

101) <표 V - 5> 참조 (경과보험료기준 할증보험료 = 자기차량경과보험료×0.45% = 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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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보험료의 감소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V-4> 과실비율별 자기차량 사고건수(FY'97)

과실비율 사고형태
합계

자차 타차 차대차 차량단독 기타

100 0 130,005 71,323 3,427 204,755

95 5 28 1 0 29

90 10 4,977 382 78 5,437

85 15 113 4 3 120

80 20 11,077 799 159 12,035

75 25 79 5 1 85

70 30 6,770 413 98 7,281

65 35 139 11 2 152

60 40 4,984 274 61 5,319

55 45 112 5 4 121

50 50 5,187 423 61 5,671

40 60 4,494 260 41 4,795

30 70 4,759 321 36 5,116

20 80 5,962 937 58 6,957

10 90 2,015 280 13 2,308

0 100 33,813 24,879 513 59,205

기 타 18,850 10,635 258 29,743

계 233,364 110,952 4,813 349,129
자료 :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II (FY'97)』, 1998, 158쪽

따라서, 할인할증평가에서 자기차량사고의 單獨事故를 除外하는 방향으로 개

선을 모색하는 것은 소비자와 보험자 모두에 큰 혼란이 없는 割引割增體系의

改善이면서도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自己負擔金制의 活性化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억원×0.45%≒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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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V-5> 차량단독사고 제외시 수입보험료 감소효과102)

자차과실비율

(무과실제외)
평균유효대수

(A)
사고건수

1 )

(B)
미할증율

2 )

(C)
보험료 감소율

(D=B×C/ A)

50% ∼ 100%

4,059,390

80,979

22.04%

0.44%

0% ∼ 50% 2,456 0.01%

0% ∼ 100% 83,435 0.45%

자료 : 1. 보험개발원,『자동차보험 통계자료집I (FY'97)』, 34쪽
주 : 1. 사고건수는 기타사고건수를 자차과실비율에 따른 사고건수의 구성비를

이용하여 배분한 수정사고건수임

2. 아래와 식을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한 미할증율을 산출한 1점사고와 0.5점사
고의 구성비를 가중치로 하여 평균미할증율을 산출함.

미할증율 = (적용율 + 할증율) - (적용율 - 할인율) )
적용율

한편, 割引割增制의 운용취지에는 소손해의 보상청구를 포기시켜 손해액과

관리비용을 절감시키는 목적이외에도 개별위험의 크기에 보다 근접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料率의 衡平性을 도모하고 각 요율등급내의 이질적 요소를 감소시켜

同質性을 제고하며 안전운전을 유인하여 損害를 防止하는 목적 등도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할인할증제의 체계개선은 우선 순위가 전도되었

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인할증제는 할인열망현상, 자동차대수의 증가 등에 따른 사고발생

102) 할인할증율의 평가에 일부사고를 제외하는 경우 아래의 식과 같이 보험료 감소효

과를 산출할 수 있다.

보험료감소율 =
( 자차보험료
평균유효대수

) 미할증율 사고건수

자차보험료

= 미할증율 사고건수
평균유효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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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감소 등으로 인해 많은 계약이 고할인 계층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동 제도

의 목적이 크게 와해될 수 있다. 또한 고할인 계층의 양산은 할인보험료를 보

충하는 데 필요한 높은 할증의 적용 불가능성과 모집곤란 및 무보험차의 양산

등의 이유로 강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저연령운전자등 사고위험도가

높은 가입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제 등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고예방 등 주의운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요율요소로써 자기부담금제

이외에 할인할증제가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설정함으로서 보험계약자는 사고로

인한 재무적 결과에 즉시 동참하게 되고, 그 결과 운전을 조심스럽게 해야한다

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지닐 것이다. 더욱이 불량운전자는 일생동안 우량운전

자에 비해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함으로 자기부담금 역시

할인할증 효과를 달성할수 있다. 그래서 일부보험이 할인할증제보다 계약자의

적정수준의 주의를 유발하는데 더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03)

아울러 자기부담금제의 경우는 할인할증제와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보

험료가 줄어들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자기부담금이 절대보험금을 초과하지 않

음으로 할인열망효과를 제거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할인할증체계의 개선은 할인할증체계

자체의 개선작업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고려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즉, 할인

할증제에 대한 가입자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변경된 할인할증제도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 및 노력 등에 사업비의 가중요인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동방안

은 향후 할인할증체계의 기타 개선점도 아울러 모색하여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03) 보험개발원, 전게서, 215쪽 : Van debroek가 1993년에 Dynamic Programm m ing

M odel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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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商品構成體系 改善

全擔保割引制는 사업비 절감과 소비자의 완전보험 유인이라는 두가지 목적으

로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이 중 事業費 節減效果는 담보위험별 개별계약방식이

운용되던 시기에 하나의 증권으로 전담보 가입을 유도하여 계약인수 및 증권발

급과 관련한 사업비가 중복 지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얻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단일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비 절감효과

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전담보할인제는 사업비 절감효과

는 사라지고,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위험에 대한 完全保險

에 가입하도록 소비자들을 誘引하는 목적만을 지니게 되었다.

전담보할인제의 이와 같은 활용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차량손해의 구매에

있어 自己負擔金에 대한 危險選好度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부담금 선

택이 이루어지게 한다. 결국 보험모집조직은 소비자에게 자기차량손해의 보험

료와 전담보할인제에 의하여 절감되는 보험료를 비교하여 자기차량손해를 가입

하여도 전담보할인에 의하여 추가적인 보험료부담이 크지 않음을 강조하여 자

기차량손해에 가입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소비자들이 자기부담금제의 정

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취지가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의 위험선호도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차량손해의 가입형태로

인한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認識低下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全擔保割引

制의 改善에 관한 보험자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 때 전담보할인제의 폐지로 자

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가격인상에 대한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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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등을 야기하여 自己車輛損害의 加入忌避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중에서 가입 우선 순위가 뒤지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전담보할인제의 폐지는 자기차

량손해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유인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전담보할인제의 개선을 통한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할 경우 소비자에게 價格引上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 자기차량손해의 가

입율이 하락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 방안으로 商品體系를

改善하는 방안과 자기차량손해담보의 豫定事業費率을 調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일 상품체계의 보완없이 전담보가입여부에 불문하고 동일한 기본보

험료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경우 현재 전담보하지 않은 가입자의 비중

(약 60%)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담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되고,

일부담보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전담보가입자와 미가입자간에 동일상품에 대하여 단일의 기본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현행 전담보가입자로 부터 料率引上(약 3%)104)이라는 비판을 불

러일으켜 아무런 실익도 없이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낳게 되고 자기

차량손해의 부보율 감소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商品側面에서는 전담보가입자와 미가입자간에 差別化된 商品을 운영

104) <전담보할인제 폐지시 기본보험료 조정 예시>

구 분 현 행 가중치1) 개정 비고(개정-현행)

전담보가입자 95 40% 982) 3

전담보미가입자 100 60% 98 △2

주) 1. 가중치는 전담보가입율임.
2. 개정기본보험료는 현행 보험료수준을 전담보가입율로 가중 평균한 값임.

(98 = 40%×95 + 6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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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필요한 요율인상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가입율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행 보험종목별로 담보선택에 있어 배상책임

담보,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포함)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일괄하여 가입

하여야 하는 세트화된 상품과 현행과 같이 각 위험담보를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商品으로 二元化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다.

담보형태별 이원적 상품구조를 통해 모든 담보를 일괄 가입하는 세트화된 상

품에는 현행과 같이 전담보할인을 적용하거나 현행 기본보험료에서 전담보 할

인부분만큼이 차감된 수준을 기본보험료로 적용하는 차별화된 상품 및 요율체

계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품체계를 통해 자기차량담보를 포함하

여 전담보를 구매한 약 40%수준의 소비자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요율인상의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자기차량손해의 부보율

하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의 담보위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의 경우에

는 이제까지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동담보의 가입을 유인할 수 있도록 自己車輛損害의 擔保危險을 차별화하여 가

입자가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도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동 형태의 상품에서는 자기차량손해를 包括擔保와 衝突事

故擔保로 구분하여 자기차량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돌위험만을 담보하고

자 하나 충돌사고를 포함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현행 자기차량손해의 담보형

태로 인하여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을 기피함으로서 충돌위험을 자가보장하고 있

는 소비자의 상품수요와 위험선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차량손해의 위험별 담보구성은 자기차량손해의 잠재적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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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경제적 부담감의 완화를 통한 가입유인으로 부보율 향상외에도 자신의 경

제적 여건과 위험선호도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부

담금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상품구조측면 이외에도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기차

량손해의 부보율 향상 방안으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의 豫定基礎率側面 즉, 보

험자의 영업전략차원에서 자기차량손해의 예정사업비율을 사업비 분석 등을 통

해 달리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분석이 담보종목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의 시행이 곤란하다 할 것

이다. 그러나 향후 사업비 분석을 통하여 수입보험료 증대 등 영업전략차원에

서 2000년부터 예정된 附加保險料의 自由化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 예정기초

율중에서 예정사업비율(이윤율 포함)을 다른 담보종목보다 다소 적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자가 자기차량손해의 예정사업비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

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위에서 제시한 전담보여부에

따른 상품체계의 변경이 없이도 전담보할인 폐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보험료

증가효과를 자기차량손해의 예정사업비율 조정에 따른 보험료 감소효과로 상쇄

하여 자기차량손해의 부보율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가지 방안 중에서 현실성 측면에서 볼 때 기존요율체계상의 보험료 할

인체계가 없어지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상당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

상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二元的인 商品運用方案이 상품안내 및

관련실적 취합·관리상의 번잡성에도 불구하고 채용가능성이 우월하다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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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結論

국내에 自動車保險이 판매되면서부터 운용되고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소비자

측면에서 볼 때 兩面的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위험선호에 따라 자기부

담금을 설정하여 最適의 資産運用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발

생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받지 못함에 따라 保險이라는 것에 懷疑를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제의 이러한 성격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를 구매시 결정하게 되는 자기부담금의 결정에 중요한 파라메타로 작용하게 된

다. 예를 들면 최적의 자산운용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危險選好傾向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손해의 완전한 원상회복을 선

호하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을 최저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다.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자기부담금제는 보험자에게는 일종의 費

用效率性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보험자는 지급하여

야 되는 보상금보다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비용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 단순히 사고처리업무로 인식되고, 또한 번거롭고 귀찮은 사고로 취급되는

소손해사고가 빈발하는 위험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제의 운용으로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때 보험자는 損害額分布, 소비자의 危險選好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자기부담금제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한다. 이러한 보험자의 노력은 소손해사고를 면책 처리함으로써 손해액

및 사업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획득하게 되고, 소비자는 소손해를 자가부담함에

따라 保險料의 割引惠澤을 부여받음으로써 최적의 자산운용에 대한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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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함에 따라 사회적

부의 감소규모를 축소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결론적으로 자기부담금제는 사회

적으로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보험자 상호간의 자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

담금제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자동차보험에서 운용되고 있는 無事故割引·事故割增 制度

와의 상관성에 기인한 자기부담금제의 역할 축소를 들 수 있다. 소비자들은 자

기차량에서 손해가 발생시 부담하게 되는 손해액 규모와 보험계약시 자기부담

금의 설정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의 危險回避度에 따

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자기부담금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기차량사고시

현재와 같이 증권별로 평가되어지는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하에서는 보험사고

의 처리여부에 따라 차기 계약부터 할증되게 될 보험료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보상금의 청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小損害事故가 빈발하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고 이를 自家保障하는 경향을 촉발하게 되고, 또한 자기부담금제의

운용효과가 자동차보험의 다른 요율제도에 의하여 획득됨에 따라 自己負擔金制

의 必要性이 弱化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자기부담금제가 소비자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直接控除方式을 채

택하여 1995년 중반까지는 5만원과 10만원의 두종류만을 자기부담금으로 운용

하였으나 현재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을 자기부담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담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혜택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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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의 意思決定을 자신의 危險選好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보험모집조직

의 영업전략에 유도되어 最低自己負擔金을 대부분 설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인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험자의 사업

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할 것이다.

소비자의 이러한 인식은 1995년 중반에 20만원과 3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그

리고 1997년에 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도입되어 다양한 자기부담금제 운용으로

다소 불식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保險募集組織의 기존 營業戰略 고수와 소비

자의 기존 購買形態 지속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점차 자기

부담금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등 자기부담금 구성비가 다

소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자기부담금제가 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情報公示 强

化, 料率體系 補完, 商品構成體系 改善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보험

자는 자기부담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보다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자동차보험 상품체계하에서 자기부담금제

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사고시 보상금청구의 유·불리를 구분

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시

소비자에게 보상금청구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표 IV-6>과 같이 제공하고, 사

고발생시에도 이와 같은 정보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 보험자의 이러한 노력은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

라 소비자들에게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에 대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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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는 자기차량손해이

외의 담보종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상금청구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의

가이드 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자는 自己負擔金 運用體系, 割引割增體系 등의 요율체계에 대한 보

완을 통해 자기부담금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부담금 운용체계

에 있어서는 현재 획일적인 직접성 자기부담금제에서 탈피하여 일부 높은 자기

부담금에 있어서는 소멸성 자기부담금제의 도입·적용, 단계적 자기부담금 설

정, 위험도에 따른 최저자기부담금 차등적용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동 방법들은

세분화된 사고실적의 집적 및 분석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으므로 향후 실무에

서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분석을 통해 도입을 고려할 필

요성이 있다.

아울러 현재의 할인할증체계는 자기부담금제가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인할증제의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들은 자동차보험의 담보위험에

서 발생한 손해사고를 무사고할인·사고할증제에 따른 적용율의 변동을 우선

고려하여 동사고의 자가부담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할인할증제에서 오히려 자기

부담금제 운용에 따른 소손해사고처리에 대한 비용측면의 효율성이 구현되고

있어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제는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자동차보험 제도

를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割引割增制의 役割

을 縮小하는 방법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방법으로는 자기차량의 물적

사고는 적용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법, 자기차량의 물적사고시 사고점수를 낮

추는 방법, 물적사고점수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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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와 같은 할인할증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할인할증제가 소손해청구포기 유도 이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비

추어 차후에 할인할증체계의 자체 개선시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

단된다.

마지막으로 商品體系 改善을 통하여 자기부담금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품체계하에 있어 제한된 자원내에서의 비용효율

성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

기신체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순차적으로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

험의 구매행태는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가입여부를 고려하는 담보종목이 자기

차량손해로 인지되고 있어 자기차량손해의 가입여부가 全擔保割引惠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매우 높다. 전담보가입자들은 전담보할인혜

택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료의 약 90%수준에서 자기차량

손해를 가입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담보할인혜택으로 인하여

자신의 危險選好에 의하여 설정되는 자기부담금보다 낮은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제공하여 자기부담금제가 의도하였던 소비자의

道德的 解弛를 억제하는 효과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

부담금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담보할인제의 보완할 수 있도록 상품

체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自己負擔金制의 活性化에 초점을 두고 열거한 다양한 방법들은 현

실적으로는 많은 검토과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는 향후 이에 대한 면

밀한 세부검토를 통해 이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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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의사결정기준별 최적 보험담보
주 ) )105)

의사결정기준 의사결정조건 의사결정

기대효용 조건없음 일부보험

Savage Regret 조건없음 일부보험

Hurwics 기준

위험중립
> ( 1 + ) 전부보험

< ( 1 + ) 무보험

위험회피

> ( 1 + ) 전부보험

( 1 + ) { W0 - L
W0 - ( 1 + ) L }< <( 1 + ) 일부보험

< ( 1 + ) { W0 - L
W0 - ( 1 + ) L } 무보험

미니맥스
< ( 1 - ) / 전부보험

> ( 1 - ) / 무보험

맥스맥스 조건없음 무보험

※ L : 위험자산 , W 0 :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의 합, 또는 총자산

γ : 전손이 발생할 확률, λ : 사업비 및 비상위험 부과율

α : H u rw ics 계수

주) Hy on g J . Lee and Georg e E . P in ches , "On Optim al In suran ce Purcah sing ",

Journ al of Risk and In surance, V ol. 55, N o.1, 1998.3,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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